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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4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12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각 400조 원대에 달하는 휴대전화산업이나 반도체산업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의약발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유효성･안전성 시험으로 인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때에는 5년의 한도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준다. 유럽연합은 의약품 

허가 등의 이유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 추가보호증명서(SPC)를 부여해 준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용하지 

않지만 의약용도발명에 대해서는 널리 특허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의 경우에는 치료방법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서 유럽,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해당발명의 보호와 관련하여 오랜 논란이 있었다. 치료방법발명의 특허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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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유럽은 개정 유럽특허조약(EPC 2000)에서 특정의 

투여용량･용법을 포함한 제2의약용도발명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일본 또한 자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첨단 의료기술을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투여용량･용법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의약발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TP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탈퇴로 인해 해당 조약의 발효는 불투명해졌지만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 미국의 재협상 

가능성 등을 눈여겨보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과 관련 

해서는 특히 제18.48조(불합리한 단축에 대한 특허기간의 조정), 제18.50조(공개되지 않은 

시험 또는 그 밖의 데이터 보호), 제18.51조(생물의약품), 제18.54조(보호기간의 변경) 

제18.53조(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조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TPP 협정 제18.48조가 

“불합리한 단축에 대한 특허기간의 조정”을 규정함에 따라 제도운영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국의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연장등록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모티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18.53조는 비록 완화된 형태이기는 하나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규정 

하고 있는바, 향후 협정국들의 국내법 이행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대 의약품 시장은 아직까지 단연 미국이지만 중국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2017년 3월 중국 식의약품감독국(CFDA)이 수입 의약품 등록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외국 제약사의 중국 내 진입이 가속화될 전망인바, 중국 시장에 대한 연구와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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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1세기를 흔히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유형적인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부를 창출하였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무형의 기술을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지식이나 정보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유형의 물건을 생산하여 창출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유형의 물건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그 특성상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지식이나 정보는 사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한데,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글로벌 신약 하나의 연간 부가가치는 자동차 3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4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12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각 400조 원대에 달하는 휴대전화산업이나 반도체산업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이다.1)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의약발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또한 2016년 12월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 제2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中华人民共和国中医药法)’2)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중의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1) 2017.4.10. 서울경제 기사 참조.

2) http://www.npc.gov.cn/npc/xinwen/2016-12/25/content_2004972.htm (2017.5.2.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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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약발명의 보호범위

1. 제약산업의 특수성 

의약발명은 발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개발이 실패로 

끝날 확률도 높고, 일단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를 위해서는 또다시 유효성,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기계나 전자분야 발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로 인해 

의약발명은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3) 반면 의약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공익적 측면에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권리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발전이다. 특허법은 이와 같은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술개발내용을 

공개하게 하여 이어지는 후속연구의 바탕이 되게 하는 동시에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고, 

해당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는 합리적인 범위의 대가(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여된 인센티브가 너무 큰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권으로 인해 오히려 해당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인센티브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의 발전과 시대상황에 맞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술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약발명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공익적인 요소도 고려될 수 밖에 없고 해당 국가의 의료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3) 신물질을 탐색하여 신약이 탄생하기까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성공할 확률도 매우 낮으나,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매출액 대비 20~30%라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제약산업의 특성상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투자한 R&D자금을 회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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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은 처음에는 의약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이유로 의약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부정하다가 차츰 그 외연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1961년 제정 

특허법4)에서는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약 또는 그 조합법,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시행 개정 특허법5)은 

의약발명, 화학물질의 발명 및 용도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받을 수 있도록 발명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한편,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효력제한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87년 물질특허를 도입하면서 의약용도발명에 대해서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 특허성을 부정하고 있다. 

2. 의료관련기술의 보호형태

(1)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행위는 기술의 

성질상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부적절해서라기보다 공익을 배려한 정책적 고려 때문이다. 

WTO/TRIPS협정에는, 특허대상에 대해서,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해 주어지는 것”6)과 “회원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4) 법률 제950호, 1961.12.31, 제정. 

5) 법률 제3891호, 1986.12.31, 일부개정.

6) Article 27 (Patentable Subject Matter)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inventions, whether 

products or processe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5) Subject to paragraph 4 of Article 65, paragraph 8 of Article 

70 and paragraph 3 of this Article, patents shall be available and patent rights enjoyable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the place of inventio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whether products are imported 

or locally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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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7)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TRIPS협정은 기술에 대해 차별없는 보호를 요구하면서도 치료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회원국의 자유에 맡기고 있다. 

개정 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은 제52조 제4항 

에서 “외과적 처치 또는 치료에 의한 인간 또는 동물의 처치방법 및 인간 또는 동물에 실시 

되는 진단방법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치료방법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부정하였다.8) 그러나 2000년 개정 EPC는 WTO/TRIPs 협정을 

반영하여 제52조 제4항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불특허사유에 대한 규정인 제53조에서 

(c)를 신설하여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의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해당 처치 

또는 진단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물건 또는 합성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9)

일본과 우리나라 심사실무는 동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용하나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적격성을 부정한다.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특허법에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의 특허적격성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10)

7) Article 27 (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8) EPC Article 52(4) :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which the meaning 

of paragraph 1.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9) EPC Article 53(Exceptions to patentability) :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 ...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10)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개정 2017. 3. 1. 특허청 예규 제97호)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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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거의 유일하게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허용하는 국가이다. 

미국에서도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의 특허성과 관련하여 오랜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데 

미국은 1996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의사에 의한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미국에서는 치료방법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미국 특허법 제287조(c)). 

필자는 의료행위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특허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보호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산업상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유전공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의료산업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의료행위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방법은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11)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특허법 제32조의 불특허사유에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명문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12) 

(2)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치료방법 자체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특허를 허용하지 않지만,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다른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13) 따라서 의약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처음으로 합성한 경우에는 물질특허를 

    의료행위(“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1) 대법원은 1985. 2. 26. 선고 82후3 판결에서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그 내규에 불과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2) 많은 학자들이 현재의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준석, “의약(醫藥)에 관한 특허법의 

통합적 검토”, 저스티스 通卷128號, 한국법학원, 2012.2, 229-289면; 신혜은,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안암법학, 2006.11, 261-295면;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산업재산권 통권19호, 

산업재산권법학회, 2006.4, 1-36면; 김병일,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 창작과 권리 2002년 가을호, 2002, 

2-38면).

13)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개정 2017. 3. 1. 특허청 예규 제97호)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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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고, 공지의 물질이라도 의약으로서의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의료행위와 달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용하는 이유는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부여되더라도 의사가 치료행위를 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약품에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의사는 대체재를 찾을 

수도 있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해야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치료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소를 제기당할 우려가 있는 등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서 판매된 의약품은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점에는 이미 특허권이 소진되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의약용도발명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약에 대해서는 물건의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의 심사실무가이드에 따르면, 의약발명이란 의약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하고, 이 

의약의 용도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체에 관여되는 발명을 말한다. 한편 의약이란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를 의미 

하는데, 의약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14) 

의약용도발명은 실무상 물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출원하도록 하고 있고,15) 의약용도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용도를 한정하지 않은 ｢의약｣, ｢치료제｣라는 포괄적 기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약용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해당하는 약효로써 표현해야 한다. 단, 의약용도가 약리기전으로만 정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14) 특허청, 의약･화장품분야 심사실무가이드, 2011.12, 1-2면.

15) 예컨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B질병 치료용 약학조성물”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B질병 

치료를 위한 화합물 A”는 의약용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화합물 A”를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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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표현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구체적인 약효로 인식되어 있어서 의약으로서의 용도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를 허용할 수 있다.16)

(4) 의약의 투여용법･용량 특허

투여용법･용량(dosage regimen)이란 투여주기, 투여절차, 투여부위, 투여경로와 같은 

투여용법과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 등을 포함하는,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의약을 

투여하는 스케줄에 관한 의약기술을 말한다. 의약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온전한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투여용법･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법･용량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만 의약후보물질을 유용한 의약품으로 제품화할 수 있고, 의사도 

환자에게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에 첨부된 제품설명서 또는 라벨에 

투여용법･용량을 기재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용법･용량은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오랜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 해당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① 투여용법･용량도 기술적 특징이 우수한 발명이 

존재하고, ② 우수한 투여용법･용량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③ 특허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④ 투여용법･용량 특허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제약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① 투여 

용법･용량은 특허법의 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와 부합되지 않고, 

② 투여용법･용량의 세부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며, ③ 투여용법･ 
용량은 용도발명의 내재적 속성에 불과한 것으로 기술적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없고, 

④ 투여용법･용량 특허를 인정하게 되면 중복특허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⑤ 다국적 

기업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활용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7) 

16) 예컨대 히스타민은 체내에서 유리되어 발진 등을 일으키는 인자로서 ‘항히스타민제’라는 표현은 약리기전에 관한 

표현이지만 약효로 당업계에서 인식되어 있어서 의약으로서의 용도가 명확하므로 “하기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기재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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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에서는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의 

태양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청구항은 “화합물 H를 초회에 ●~●●mg/kg의 양으로 

투여하고 그 후 1회당 ○~○○mg/kg의 양으로 격일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형간염치료방법”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다.18)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대상이 된다. 특히 해당 화합물이 C형간염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제의 투여량이나 투여방법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유럽

유럽에서는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동물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약용도발명에 대해서는 최초의 의약용도를 발견한 

제1 의약용도 발명이나 추후에 새로운 의약적 용도를 발견한 제2 의약용도발명에 관계없이 

널리 용도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여 왔다. 

EPC 2000 제54조(4)에 따르면, 제53조(c)에 규정된 사람이나 동물의 치료방법에 

이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조성물은 해당 치료방법(용도)이 신규하면 신규성이 있다. 아울러 

제54조(5)에 따르면, 제53조(c)의 치료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사용(specific use)”에 

대해서도 해당 사용이 신규하면 해당 사용에 이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조성물은 신규성이 

있다. 유럽특허청의 확대심판부는 2010년 2월 19일 제2 의약용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특허조약 제54조(5)의 해석에 대해, “용도에는 신규질환의 치료 이외의 것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기지 의약의 신규한 투여형태(dosage regime)도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했다.19) 

17) 김동준, 한국지식재산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토론문; 조명선,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판례연구 개정판, 박영사, 2012, 204-205면; 신혜은, “투여용량･용법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특허성”, 산업재산권 제45호, 2014, 41-82면.

18) “A method for treatment of ~”

19) G 0002/08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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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치료방법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의약용도발명은 ‘물의 발명’으로 기재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20) 그런데 개정전, 

일본의 구심사기준에 따르면, 의약발명에서 투여방법이나 투여량 등이 인용발명과 달라도 

대상 환자군이나 적용부위가 같으면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의약발명이 일본에서는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였다21)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08년 11월에 의사, 연구자, 법학자, 경제학자, 산업계, 변호사, 

변리사, 공익대표 등 폭 넓은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첨단 의료 특허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첨단 의료 분야에서의 적절한 특허 보호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공지의약의 

신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점과, 신용법･용량의 

의약발명을 특허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물(物)’의 발명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일본특허청은 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9년에 의약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일본의 의약발명 심사기준(2009. 11. 1. 이후 출원부터 적용)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약용도 발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의약용도란 (i) 특정 질병에의 적용, 또는 (ii) 투여시간･투여순서･투여량･투여부위 

등의 용법 또는 용량(이하, ‘용법 또는 용량’이라 함)이 특정된 특정 질병에의 

적용을 의미한다.”

20) 의료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21) 일본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위원회는 투여방법, 투여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 9개를 추출하여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의 심사현황을 각각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일본에서 등록된 사례는 3건임에 반해 유럽은 모두 등록, 

미국은 7건이 등록되었다고 보고하였다.(バイオテクノロジー委員会第1小委員会， 治療の態様に特徴がある医薬 
発明の審査の現状と三極比較(その2)，知財管理 58-10， 2008年10月, 1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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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의약발명의 화합물과 인용발명의 화합물이 

상이하지 않고 적용하는 질병 또한 상이하지 않더라도 청구항에 관한 의약발명과 인용발명이 

그 화합물의 속성에 근거하여 특정의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의 질병에 적용하는 의약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진보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특정의 질병에 대해서, 약효 증대, 부작용 저감, 복약 

순응도의 향상이라고 하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법 또는 용량을 

호적화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이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적용하는 질병은 다르지 않지만 용법 또는 용량이 달라서 의약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당업자에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진보성은 부정된다. 그러나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가 출원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저한 것일 때에는 진보성은 긍정된다.”22)23) 

4) 정리

의약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투여주기･투여부위나 투여경로 등과 

같은 투여용법과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용도가 되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더불어 의약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물질이 

가지는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다. 

그리고 동일한 의약이라도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변경에 따라 약효의 향상이나 부작용의 

감소 또는 복약 편의성의 증진 등과 같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에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의약의 대상 

질병 또는 약효 자체의 개발 못지않게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된다. 

22) 「特許･実用新案　審査基準」第Ⅶ部「特定技術分野の審査基準」第３章「医薬発明」

23) 자세한 내용은 신혜은, “투여용량･용법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특허성”, 산업재산권 제45호, 2014, 62-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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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완성되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심사를 거쳐 특허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특허로서의 

보호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투여용법과 용량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요소 또한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한 바 

있다.24) 

투여용량･용법을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이나 침해요건 판단기준 등의 정립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투여용법 또는 용량을 의약용도 발명의 

구성으로 인정하고 진보성을 판단하며, 이로 인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 

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특허로써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대하여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투여용량 및 

용법으로 한정된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25)

 

24)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판결(전원합의체).

25)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개정 2017. 3. 1. 특허청 예규 제97호) 제9부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제2장 의약･화장품 

관련 발명 2.3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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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약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1. 특허권의 보호기간과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고,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그런데 의약이나 농약과 관련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므로 타 분야 발명과 비교해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26)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특허권자가 존속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그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특허법 제89조에 따르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은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 

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된다. 결론적으로 

현행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특허에 대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고, 신약에 상당하는 유효성분에 대하여 최초의 허가 또는 등록에 의한 것만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인정된다.27)

26) 이봉문･임정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창작과 권리, 세창출판사, 2003년 

봄호, 2-3면. 

27)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5. 8. 21. 특허청고시 제2015-19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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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신약개발자(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타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Hatch-Waxman법28)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이다.29)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허권을 부여받더라도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는데, 특허권자에게는 신약허가를 위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줌으로써 신약개발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복제약의 경우에는 이미 신약을 기초로 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상태이므로 복제약 신청자는 동 복제약이 관련 신약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생물학적동등성(bioequivalence) 자료만 제출하여 약식신약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중이라도 그와 

같은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였다.30) 

미국은 의약품 허가를 위한 유효성･안전성 실험으로 인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새로운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특허법 제156조(b)에 따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제품 

(product) 청구항의 경우 그 제품을 위하여 허가된 용도로 권리범위가 한정된다.31) 아울러 

동법 제156조(f)에 따르면, 제품은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의 유리형태뿐 아니라 그 

28) 정확한 명칭은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Pub. L. No. 98-417, 

98 Stat. 1585 (1984)”이나 이 법을 입안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라 통상 Hatch-Waxman법이라 

부른다. 

29) Hatch-Waxman법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서는 Emily Michiko Morris, “THE MYTH OF GENERIC PHARMACEUTICAL 

COMPETITION UNDER THE HATCH-WAXMAN ACT”, 22 Fordham Intell. Prop. Media & Ent. L.J. 245 참조.  

30) 이를 소위 ‘볼라조항’이라 한다. 

31) 35USC156

   (b)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d)(5)(F), the rights derived from any patent the term of which is 

extended under this section shall during the period during which the term of the patent is extended—
    (1) in the case of a patent which claims a product, be limited to any use approved for the product—



22 2017 Global Legal Issues (Ⅰ)

유효성분의 염과 에스테르를 포함하고, 단일제제뿐 아니라 다른 유효성분과 조합되는 

복합제제로 사용되는 것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미국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허가를 받은 유효성분(유리형태, 염 및 에스테르)의 

허가된 용도에 관한 실시에까지 미치게 된다. 

3. 유럽

유럽연합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만료하는 

것으로 하고, 의약품 허가 등의 이유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보호증명서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이하 ‘SPC’)를 부여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32) 

유럽의 실무는 SPC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product)에 대하여 이전에 SPC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유럽연합규정 제469/2009호 제3조(c)), 제품(product)은 유효 

성분 또는 유효성분의 조합을 의미한다(유럽연합규정 제469/2009호 제1조)는 문언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 공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획기적인 제형의 변화가 있거나33)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SPC를 수여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34)  

 한편 SPC에 의해 부여되는 특허권의 범위는 원특허권의 전체범위에 걸친 것이 아니라 

“기본 특허에 의해 부여된 보호범위의 제한 내에서”, “상응하는 의약품으로서 시장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product)” 및 “SPC 만료일까지 허가된 의약품으로서의 제품의 용도”로 

한정된다.35) 그런데 동규정 제1조에서는 제품(product)을 “의약품(medicinal product)의 

32) 용어와 기간의 계산방법 등은 상이하나 허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실제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추가보호를 위한 증명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그 

취지나 효과는 동일하다.  

33) 유럽사법재판소 2006. 5. 4. 선고 C-431/04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판결.(“어떤 유효성분에 대해 

이미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바가 있다면 새로운 제형특허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다.”)

34) 유럽사법재판소 2007. 4. 17. 선고 C-202/05 Yissum 결정.(“물질의 제2 의약용도는 유럽연합규정 제1조(b)에서 

정의하는 제품(product)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어떤 유효성분에 대해 이미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바가 

있다면 해당 유효성분의 제2의약용도발명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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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분 또는 유효성분의 조합(active ingredient or combination of active ingredients 

of a medicinal product)”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서 유효성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SPC에 의한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제품(product)을 특정 염의 형태로만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면 특허권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SPC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특정치료 

효과를 갖는 유리염기 형태의 화합물에 관한 물질특허에 대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의약품 허가를 받은 특정한 유효성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본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그의 

염 및 에스테르에도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36)

4. 일본

일본 특허법은 유효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때에는 5년의 한도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틀은 우리법과 유사하다.37) 그러나 구체적인 연장등록 허용범위는 

우리나라 제도와 매우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현행 일본의 심사실무에 따르면 대상물건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한정되지 않고  ‘의약품의 성분, 분량 및 구조에 의해 특정된 물건’으로 

해석되므로, 유효성분과 효능･효과가 과거의 승인과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제제에 대해 

별도의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면 해당 승인에 기초하여 제제특허의 연장등록이 인정된다.38)  

35) Article 4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Within the limits of the protection conferred by the basic patent, 

the protection conferred by a certificate shall extend only to the product covered by the authorisation 

to place the corresponding medicinal product on the market and for any use of the product as a medicinal 

product that has been authorised before the expiry of the certificate.

36) 유럽사법재판소 1999.9.16. 선고 C-392/97 Farmitalia 판결.

37)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때에 종료하나(일본 특허법 제67조 제1항)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안전성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그 밖의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의 목적, 

절차 등에 비추어 해당 처분을 정확하게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받을 

필요가 있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 때에는 5년을 한도로 하여 연장등록의 출원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한편,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제67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제67조의3 제1호). 

38) 일본 특허청, 「特許権の存続期間の延長」に関するＱ＆Ａ (平成28年3月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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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법 제68조의2에 따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그 처분에서 그 물건이 사용되는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그 물건)에 대한 해당 특허발명의 실시 이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대상이 된 물건”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여 “유효 

성분 뿐 아니라 의약품의 구성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성분 또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39)

5. 정리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만 존속할 수 있는 것인데, 활성 및 안전성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의약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타기술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동제도의 취지와 특허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존속기간의 연장은 단지 타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권자의 이익, 사용자의 이익, 일반 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장 

형평에 맞으면서도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법을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허용범위는 일정 측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허용범위가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연장등록 허용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그만큼 넓어질 수 있을 것이고, 연장등록을 널리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한정 해석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큰 발명은 크게 작은 발명은 

작게 해석한다는 특허권 권리범위 해석의 일반원칙을 고려해 보더라도 당연하다.  

구법하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심사･심판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했었다.40) 그러나 2013년 특허법 

39) 平成26年 5月30日 知財高裁判決 平２５（行ケ）１０１９５号.

40) 특허법원 2016.1.29.선고 2015허1256 판결 참조(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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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대상물건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 
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고,41) 2014년 특허법 개정42)에 따라 하나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향후 위와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산업현실에 맞으면서도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Ⅳ. 관련조약과 국제적 동향

1. TPP 협정의 타결

2015년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TPP 12개국 각료회의는 6일간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43) 이어서 2016년 2월 4일 참여국 12개국이 

서명함으로써 TPP는 2년 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TPP 협정의 발효시기는 각국이 서명 후 각서명국의 비준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 

달려있고, 다음 3가지가 예상된다(제30.5조). ① 서명에서 2년 이내에 모든 서명국이 기탁자 

(뉴질랜드정부)에 국내절차완료의 서면통보를 하는 경우, 최후 통보일부터 60일, ② 서명에서 

2년 이내에 2013년 GDP 합계 85% 이상44)을 점하는 적어도 6개국이 통보한 경우는 2년 

경과후 60일, ③ 서명에서 2년 이후에 2013년 GDP 합계 85% 이상을 점하는 6개국이 통보한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해 모두 등록을 인정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출원은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해 등록 또는 거절이 혼재하며, 2012년 이후에는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해 등록이 모두 

거절되었다.).

41) 대통령령 제24491호 일부개정 2013.04.03. 

42) 법률 제12753호 일부개정 2014. 06. 11.

43) 2015.10.5. 조선일보 기사참조. 

44) 85% 요건만족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비준이 필요. (역내 GDP 비율이 미국 60.5%, 일본 17.7%)일본과 GDP 

하위 7개국으로는 85%가 되지 않으므로 캐나다(6.6%), 유럽(5.4%), 멕시코(4.5%)가 비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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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의 통보일부터 60일.

TPP는 총 30개의 챕터로 구성되고 부속서까지 포함하면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뒤늦게 TPP 협상에 참여하였지만 일본과 함께 동 협상을 

주도하던 미국의 탈퇴로 다양한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TPP 협정문 제18장 지식재산권, 

특히 의약발명의 지식재산관련 규정들은 향후 다른 FTA에서도 국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바, 관련규정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TPP 협정에서 의약발명의 지식재산 보호

TPP 제18장 지식재산권은 제A절 (총칙: 제18.1~18.11조) 제B절 (협력: 제18.12~18.17조), 

제C절 (상표: 제18.18~18.28조), 제D절 (국명: 제18.2조), 제E절 (지리적 표시: 제 18.30~ 

18.36조), 제F절 (특허 및 공개되지 않은 시험 또는 그 밖의 데이터: 제18.37~18.54조), 

제G절 (디자인: 제18.55~18.56조), 제H절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제18.57~18.70조), 

제I절 (권리행사: 제18.71~18.80조), 제J절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자: 제18.81~18.82조) 

제K절 (최종 규정: 제18.83조)로 구성된다. 그 중 의약 관련 조항을 살펴본다.

(1) Article 18.48: Patent Term Adjustment for Unreasonable Curtailment 

(불합리한 단축에 대한 특허기간의 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나 의약품특허의 경우 승인을 위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5년의 한도로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의약품 특허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제18.48조는 제2항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판매 승인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유효 특허 기간의 불합리한 단축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특허 기간 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TPP 협상 참가국인 페루, 

호주, 싱가포르, 칠레의 대미 FTA와 거의 같은 조문이며, 연장 기간의 상한과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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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연장이 인정되는 특허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캐나다가 TPP 

협상 참가 표명 시에는 이 조항은 캐나다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고 우려되었으나, 2014년 

9월에 체결된 캐나다–EU FTA에서 의약 특허 연장 제도가 규정됨으로써 TPP 협상에서는 

지금까지의 미국 FTA와 동일한 수준의 의약 특허 연장 조항이 채택되었다고 한다.45) 

(2) 신약 데이터 보호

신약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제18.50조 (공개되지 않은 시험 또는 그 밖의 데이터 보호), 

제18.51조 (생물의약품), 제18.54조 (보호기간의 변경)에 규정되어있다.

1) Article 18.50: Protection of 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공개되지 않은 

시험 또는 그 밖의 데이터 보호)

제18.50.1(a)는 신약 데이터 보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은 신규 의약품의 판매 승인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본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시험 또는 그 밖의 데이터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신규 의약품의 판매승인일로부터 적어도 5년간, 

이전에 그와 같은 정보를 제출한 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삼자가 다음 중 하나의 

정보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ⅰ) 당해 정보; 또는

(ⅱ) 당해 정보를 제출한 자에게 부여되는 판매승인”

본 항에서 보호되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비공개 시험데이터뿐만 아니라, 신약의 

타국 판매 증거 (제18.50.1(b)), 생물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제18.51.1), 신규 효능 등에 

관한 추가 시험 데이터 (제18.50.2(a)), 먼저 승인되어 있지 않은 화합물을 포함하는 신약에 

대한 데이터 (동2(b)) 등에 관하여, 그에 근거하여, 표 1의 기간 동안 제삼자에 대해 해당 

45) 桝田 祥子, “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 協定）における医薬知財保護”, パテント 2016年3月号, 6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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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승인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보호 기간은 특허 기간과는 독립적으로 설정 

하여야한다(제18.54조).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생물의약품 (보호기간 5년 또는 8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신규 효능 등에 관한 추가 시험 데이터 (보호기간 3년) 또한 한미 

FTA 제18.9.2(a)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전 FTA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다.

2) Article 18.51: Biologics (생물의약품)

생물의약품에 관해서는 “적어도 생명 공학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또한 질병 또는 

이상의 예방, 치료 또는 치유를 위해 인간에게 사용되는 단백질인 제품 또는 당해 단백질을 

포함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제18.51.2). 또한 “당사국에서의 최초 

판매 승인”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바이오 후속품의 

임상 데이터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호기간에 관하여는 “(a) 적어도 8년간” 
또는 “(b) (ⅰ) 당사국에서 당해 의약품의 최초 판매 승인 일로부터 최소 5년간 (ⅱ) 다른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ⅲ) 시장의 환경도 효과적인 시장의 보호에 기여할 것을 확인할 

것”에 의해 효과적인 보호를 할 것이 요구된다(제18.51.1).

생물의약품에 관한 본조 규정의 적용 범위･보호 기간은 국제적인 개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10년 후 재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제18.51.3).

<표 1> 보호가 요구되는 기간46)

보호대상 생물의약품 이외 생물의약품47)48)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비공개 시험데이터
적어도 5년간

적어도 8년 또는 일정 
요건하49) 적어도 5년신약의 타국판매증거

(a) 또는 (b)

(a) 신규효능, 제형 또는 투여방법에 
관한 추가시험데이터

적어도 3년간 규정 없음

(b) 먼저 승인되어 있지 않은 
화합물을 함유하는 신약50)에 
관한 보호

적어도 5년간 규정 없음

46) 桝田 祥子, “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 協定）における医薬知財保護”, パテント 2016年3月号, 68頁.

47) 생물의약품 규정은 적어도 인간의 질병이나 상태의 예방･치료･치유에 사용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공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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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ticle 18.53: Measures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Certain 

Pharmaceutical Products (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조치)

특허연계에 관한 제도는 제18.53조에 규정되어있다. 체약국은 제1항 또는 제2항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제1항은 “체약국은 의약품의 판매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증거 

또는 정보 (예를 들어, 선행하는 판매승인으로서, 해당 체약국에 의한 것 또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영역에서의 것)에 의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a) 당해 최초로 제출한 자 이외의 자가 당해 승인된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 방법이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되는 특허 기간 중에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의약품이 판매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특허권자가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b) 특허권자가 침해 의심제품의 판매 전에 (c)에 규정하는 이용가능한 구제수단을 구하기에 

충분한 기간 및 기회; 그리고

(c) 승인된 의약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되는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관한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절차(사법상 또는 행정상 절차 등) 

및 신속한 구제조치(예비적 금지명령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적인 잠정조치 등).”이다.

제2항은 “체약국은 제1항의 규정을 실시하는 대신, 특허권자 또는 판매승인신청자가 

판매승인당국에 제출한 특허관련 정보에 근거하거나 또는 판매승인당국과 특허청간의 직접 

   생산되는 단백질(또는 해당 단백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에 적용된다. 또한 ‘최초로’ 승인된 의약품에 한하고, 바이오 

후속품에 관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48) 생물의약품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보호기간은 10년 후에 다시 재협의한다(제18.51.3). 

49) ‘다른 조치를 취할 것’, ‘시장의 환경도 효과적인 시장의 보호에 기여할 것을 확인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50) 타국판매의 증거(제18.50.1.(b))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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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권자의 승인 또는 묵인을 얻지 않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대상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판매승인을 하지 않는 사법상 절차 이외의 

제도를 채용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미국 FTA 특허연계조항은 특허기간 중에 제3자의 의약품 판매개시(통상은 

제네릭약품의 판매개시)를 저지하는 수단을 해당 의약품의 승인절차 중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특허기간 중에 제3자의 의약품 승인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으나 TPP는 대폭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제1항은 (승인전이 아니라) 해당 의약품이 

판매되기 전에 ① 제3자에 의한 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에의 통지 및 ② 특허권자가 구제를 

구하기에 충분한 기간･기회의 제공을 각 체약국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③ 특허유효성･ 
침해성에 관한 적시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및 신속한 구제조치에 대해서도 제3자가 신청한 

의약품의 승인 절차에서 행할 것 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 제2항에서는 특허기간 중에 

제3자의 의약품 판매개시를 저지하는 수단을 해당 의약품의 승인 프로세스 중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그 수단은 ‘사법상의 절차 이외의 제도’로 한정하고 있다.

3. 미국의 탈퇴선언과 'RCEP'의 급부상

TPP는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지만, 

2010년 미국이, 2013년 일본이 각각 협상에 합류하면서 두 후발 주자가 사실상 협상을 

주도해왔다. TPP는 2015년 10월 5일 극적인 타결에 이어 2016년 2월 4일 참여국 12개국이 

서명함으로써 2년 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국의 탈퇴에 따라 TPP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최근 아베 정권은, 2017년 5월 하노이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의에서 TPP 11개국이 모여 

재출발 협상을 개시해 빠르면 11월의 APEC 정상회의까지는 합의해 참가국들의 서명을 끝낼 

방침으로, TPP 11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당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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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부터 이미 미국을 포함한 형태의 TPP는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뺀 TPP 11의 

실현을 제창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당초, 미국을 뺀 TPP는 무의미하다는 전제하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는데, 아베 정권의 태도변화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51)

한편, 미국의 TPP 탈퇴에 따라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TPP에 중국을 가입시키자는 움직임도 있고, 미국의 TPP 탈퇴 후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RCEP’)이 아시아 시장의 자유무역체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RCEP는 동남 

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이다. 회원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은 내심 미국의 TPP 탈퇴를 흐뭇해하면서 RCEP 체결을 올해 말까지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RCEP를 주로 관세 장벽을 낮추는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만들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다. 여기에는 미국의 TPP 탈퇴 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렸다. 이에 맞서 일본과 호주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RCEP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만들고자 한다. 중국과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미국을 자극해 TPP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속셈도 담겨 있다.52) 

51) 2017年４月２４日 田中　宇의 뉴스해설 참조. https://tanakanews.com/170424tpp11.htm (2017.5.2. 최종방문)

52) 2017.3.14. 연합뉴스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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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1. 의약발명의 보호범위의 확대

공지물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해서만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 제2 용도발명까지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 새로운 투여용법･용량까지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 이에 더 나아가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는 자국의 산업발달 정도와 국민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미국은 일찍이 특허법을 

개정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바 있고, 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유럽은 개정 유럽특허조약(EPC 

2000)에서 특정의 투여용량･용법을 포함한 제2 의약용도발명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일본 또한 자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첨단 의료기술을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투여용량･용법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치료수요의 증가, 제3세계 의약시장의 확대에 따라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발명의 보호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비록 협상 참가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최종 시안에서는 삭제되었지만 TPP 

2013년 검토안에서 치료방법발명의 특허적격성 여부가 제안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53) 미국은 인간에 대해 적용되는 진단･치료 및 수술방법의 경우에도 그것이 기계･ 
제조물 또는 조성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적격을 갖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의를 하였다.54)

반면, 미국, 일본, 호주 등 3개국을 제외한 9개국은 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방법을 특허 

부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하였고, 결국 특허대상에 

관한 제18.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체약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53) 박준석,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중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120호, 2014, 52-54면.

54) 2013년 검토안 Article QQ.E.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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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55) 

이처럼 나머지 당사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협정문에서는 미국의 제의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 바,56)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포함하여 의료방법발명의 보호 

문제를 큰 틀에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맞는 대응책을 미리 모색해 둘 필요가 

있다.

2. 의약품 허가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1)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만 존속할 수 있지만, 의약발명은 활성 및 

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1987년에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를 함께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제도를 

도입한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2007년까지는 물질특허의 존속기간들이 아직 만료되지 

않아서 출원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실제로 연장등록이 된 의약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최근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특허법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우리나라 특허법 제89조는 

의약품 허가 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55) 제18.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3. 체약국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지킬 것(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자연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회피할 것을 포함)을 목적으로 상업적인 실시를 자국의 영역에서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외가 단순히 해당 체약국의 법령에 의해 해당 실시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해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체약국은 또한 다음의 것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b) 미생물 이외의 동물 및 비생물학적 방법 및 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동식물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56) 특허청 연구보고서,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2016.12,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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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는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해석했다. 또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시기(始期)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終期)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약사법 등의 허가 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위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위 사건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 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57)

(2) 재생의료에 대한 연장등록의 필요성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의료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재생의료에 관한 연구규모가 세계 6위권에 달하는데, 재생의료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한 

일본 정부는 의약품에 대해 인정해오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재생의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8) 일본의 논의배경에는 재생의료 산업을 국가 신성장 전략으로 삼아 

57) 2017.03.20. 법률신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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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약취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약,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에 대해 5년을 한도로 침식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제도를 재생의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59) 우리나라 또한 재생의료 관련 

기술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전통적 의약품이나 농약뿐 아니라 재생의료 기술 

역시 유효성･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국제적 보호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맞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TPP 관련 규정

의약품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미국의 Hatch-Waxman법에서 

유래한 제도로 그동안 미국, 우리나라와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만 운영되어왔지만 TPP 

협정이 제18.48조에서 “불합리한 단축에 대한 특허기간의 조정”을 규정함에 따라 제도운영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국의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연장등록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모티터링할 필요가 있다.

3. 자유무역체제의 재편

최근 의약발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TP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탈퇴로 인해 해당 조약의 발효는 불투명해졌지만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 미국의 재협상 

가능성 등을 눈여겨보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FTA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던 일본은 2013년 TPP에 참여하면서 

세계통상질서의 주도권 경쟁에 합류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이 경쟁력 우위를 나타내는 

58)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特許制度小委員会, 再生医療等製品の特許権の存続期間検討ＷＧ報告書, 

平成２６年２月.

59) 특허청 연구보고서,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2016.12,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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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약발명의 지식재산보호에 대해 일부 미국과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조연설에서 중국 

주도로 21개국이 참여하는 FTAAP60)와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61)을 자유무역 질서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62)  

TPP의 당초 정책목표는 대(對)중국 견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규범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은 비록 TPP에서 

탈퇴했지만 재협상 가능성도 존재하고, 아･태 지역 무역협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는 해당 협정에 참여하기를 망설여 왔지만 TPP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6년 10월 10일 서울을 방문 중인 일본 게이단렌 대표단과 만나 

조만간 TPP 가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63)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TPP가 폐기될 경우와 유지될 경우 각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한 후, 단기 대응책과 중장기적 대응책을 

각각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TPP가 결과적으로 폐기되는 경우에도 의약발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TPP 관련규정들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작동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60) 중국이 주도 중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임. 2004년 처음 제시된 FTAAP는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포석 차원에서 적극 

주도하고 있음.

61)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등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도 주도하고 있음.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RCEP는 시장개방이나 범위 등에서 TPP보다 수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62) 2017.01.24. 파이낸셜뉴스 기사 참조.

63) 2016.10.11.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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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의약품과 자료독점권

TPP 협상과정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던 것 중 하나가 생물의약품 

(biologics)에 대한 자료독점권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자료독점기간은 대부분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료독점기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분야에 비해 특허권을 부여받기 힘든 바이오 신약의 경우에는 자료 

독점권에 의해 사실상 복제약의 시장진입이 방지되어 자료독점권이 강력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12년, 호주, 뉴질랜드 등은 5년을 주장했고, 최종안에서는 8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자료독점권 보호에 대한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행 의약품재심사제도에서 부여하는 보호가 최대 6년이라는 

점, TPP의 보호기간은 8년이지만 ‘5년+알파’의 보호방식을 인정하고 있고 ‘+알파’의 

요건들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각국의 해석여하에 따라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TPP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64) 

다만 현행 자료독점권제도는 자료독점권을 제도적 취지가 전혀 다른 신약재 심사제도와 

결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바,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65) 

미국은 전통적인 화학의약품과 구별되는 생물의약품의 특징을 반영하여 2010년 ‘생물 

의약품 가격경쟁과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이하 

‘BPCIA’)을 제정하였는데, 이법에서 규정하는 ANDA는 Hatch-Waxman법의 것과 취지와 

절차가 유사하나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특허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오렌지북 

(Orange Book)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후발업체가 복제약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BPCIA에 의한 관련 규정의 개정 이전까지 

생물 의약품에 관해서는 약식 품목허가신청 절차인 ANDA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개정 

이후에도 아직 약식 품목허가를 받은 예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66) 

64) 박준석, “의약허가와 관련한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의 고찰-TPP 협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25호, 2015, 36-37면. 

65) 신혜은,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사실상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 안암법학 제35호, 2011, 354-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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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특허 연계제도

2015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 시행 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예컨대 특허권자가 판매금지조치를 한 후 특허가 무효 또는 

비침해로 판명될 경우, 특허권자의 시장진입 방해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을 수 있을 것인지 

(후발의약품 진입지연에 대한 책임), 반대로 특허심판원에서 승소 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근거로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의 손해배상책임(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또는 시장잠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PP 최종 협정문 제18.53조는 비록 완화된 형태이기는 하나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협정국들의 국내법 이행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세계시장을 향하여

의약품 분야는 소수의 다국적 제약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노바티스, 화이자 등 상위 

10대 기업이 세계 의약품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2%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국내시장 개척만으로는 글로벌 제약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산업으로, 2017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시장은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ICT 융합 등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5.9%씩 성장이 예상된다. 

오는 2025년이 되면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모는 1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66) 박정희･박성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생물의약품 적용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보고서, 2014, 

17-19면; 박준석, “의약허가와 관련한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의 고찰-TPP 협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25호, 20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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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의약품 분야는 연평균 4.1%씩 상승해 오는 2025년에는 1조3918억 달러 규모가 예상된다.67)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반도체 등 타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016년에는 한미약품에서 

사노피로 수출한 당뇨신약으로 약 4조 원 규모의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됐고,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임상시험이 25건, KDDF를 통해 지원된 해외 임상2상 개발 과제만 8건에 

이른다.68)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개도국 제약기업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퍼스트 제네릭의 개발 검토 시 국내시장뿐 아니라 외국시장, 특히 허가-특허제도를 

우리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시장의 진출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은 

180일의 제네릭 독점기간 동안 전체 제네릭사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의 70∼80%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 독점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미국제약회사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판로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그동안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소송을 

통해 특허 분석능력과 소송능력을 배양해 왔다. 우리나라 제약기업 중 미국 FDA에서 제네릭 

허가를 받아본 기업은 아직 없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퍼스트 제네릭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허가준비를 완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대 및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대 의약품 시장은 아직까지 단연 미국이지만 중국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2017년 3월 중국 식의약품감독국(CFDA)이 수입 의약품 등록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외국 제약사의 중국 내 진입이 가속화될 전망인 바,69) 중국 시장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67) 2017.4.26. 헤럴드 경제 기사참조. 

68) 김태억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사업본부장의 전문가 기고 내용 참조. http://www.healthmedia.co.kr/news/arti

cleView.html?idxno=60757 (2017.5.2. 최종방문)

69) 2017.4.25. LIFE 기사참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602 (2017.5.2.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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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70) 

CHAPTER 18 

INTELLECTUAL PROPERTY 

70)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제18장 지식재산권 중 의약품과 관련되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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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1. Implementation of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71)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 Act),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Obama on March 23, 2010, amends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PHS Act) to create 

an abbreviated approval pathway for biological products that are demonstrated to be “highly 

similar” (biosimilar) to or “interchangeable” with an FDA-approved biological product.  

These new statutory provisions also may be referred to as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BPCI Act). 

Immediately after the new statute was enacted, FDA formed a working group to plan 

the agency’s approach to implementing the statute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rocess of 

evaluation, review and approval of products within this newly-defined product category, 

will be achieved in a consistent, efficient and scientifically sound manner. 

The Biosimilar Implementation Committee (BIC) is co-chaired by Dr. Janet Woodcock, 

director of the Center for Drug Research and Evaluation (CDER) and Dr. Karen Midthun, 

acti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BER).  In addition 

to CDER and CBER staff, this cross-center group also has members from the Office of 

Chief Counsel and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Two review committees have also 

been chartered; the CDER Biosimilar Review Committee which will be chaired by Dr. 

John Jenkins and the CBER Biosimilar Review Committee which will be chaired by Dr. 

Robert Yetter.  Both groups will have members from both centers and will address 

product-specific review and issues relating to scientific methodology.

The BIC has been deeply engaged in the work of evaluating the statute and planning 

the necessary steps toward implementation.  Among other things the scope of this work 

includes: budget planning, policy development, resource evaluation and needs assessment.

71) https://www.fda.gov/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ucm21508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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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ttee intends to hold public meetings in order to solicit comment from 

stakeholders, experts, innovators, patients and all members of the public who wish to express 

their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how best 

to provide clarification on the policies and processes which will be used in the evaluation 

and approval process.

The goal of the BPCI Act is similar, in concept, to that of the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a.k.a the “Hatch-Waxman Act”) which created 

abbreviated pathways for the approval of drug products under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 Act).  The BPCI Act aligns with the FDA’s longstanding policy 

of permitting appropriate reliance on what is already known about a drug, thereby saving 

time and resources and avoiding unnecessary duplication of human or animal testing.

Under the BPCI Act, a sponsor may seek approval of a “biosimilar” product under new 

section 351(k) of the PHS Act.  A biological product may be demonstrated to be “biosimilar” 

if data show that the product is “highly similar” to the reference product notwithstanding 

minor differences in clinically inactive components and there are no clin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biological product and the reference product in terms of safety, 

purity and potency.

In order to meet the higher standard of interchangeability, a sponsor must demonstrate 

that the biosimilar product can be expected to produce the same clinical result as the 

reference product in any given patient and, for a biological product that is administered 

more than once, that the risk of alternating or switching between use of the biosimilar 

product and the reference product is not greater than the risk of maintaining the patient 

on the reference product.  Interchangeable products may be substituted for the reference 

product by a pharmacist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prescribing health car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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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osimilars in the US: Progress and Promise72) 

72) https://www.fda.gov/downloads/aboutfda/centersoffices/officeofmedicalproductsandtobacco/cder/ucm526

9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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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Biosimi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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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2

국제해양법 현안의 
토의 동향과

분쟁해결 결과 분석

이 용 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이용희교수는 1994년 경희대학교에서 국제법분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연구 

활동분야는 국제해양법과 해양정책분야이다.

해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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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ISSUE

02
해양분야

국제해양법 현안의 토의 동향과
분쟁해결 결과 분석

Abstract

국제해양법질서는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고 1994년 발효한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비록 동 협약이 해양의 모든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해양질서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서는 후속협약 또는 

개별조약에 의하여 보충되고 보완되어 오고 있으며, 관련 당사국 및 국제기구의 활동에 

의해 실천되고 있다.

국제해양법과 관련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는 심해저와 그 자원의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국제해저기구,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국제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 등이 대표적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은 해양관할권분쟁, 해양자원개발분쟁, 해양환경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평화적인 해결방법으로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협상, 주선, 중개, 사실심사, 조정 등의 임의적 분쟁해결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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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법률분쟁에 대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 

재판소,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따른 중재재판소 등이 해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도에도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적으로 유의미하며, 국내 

입법 및 독도 영유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다수 발생하여 진행되었다. 

국가 간 해양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의미있는 판결이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강제조정위원회 및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에서 내려진 바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강제조정위원회는 동티모르가 호주를 상대로 

개시한 티모르해 영구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청구사건에 대해서 호주가 

제기한 관할권 존부 및 수리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 사건은 유엔해양법 

분쟁해결절차상 최초로 개시된 강제조정사건이라는 점,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구속력있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배제선언을 한 호주에 대해 강제조정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큰 사건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는 이탈리아가 인도를 상대로 제기한 

엔리카렉시에호사건과 관련하여 인도에 보석상태로 머물고 있는 자국 해병의 이탈리아 

송환을 청구하는 잠정조치명령 청구사건에 대해 잠정조치명령을 내렸다. 또한, 남중국해 

에서 중국이 일방적인 구단선 주장에 따른 관할권 행사와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산호초 또는 수중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한 것을 쟁점화하여 분쟁을 부탁한 필리핀의 

청구에 대한 본안판정을 하였다. 엔리카렉시에호사건에 대한 잠정조치명령사건은 동일 사안 

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다시 본안을 심리하는 중재재판소에 

유사사안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또다시 청구한 사건으로서 그 수리가능성과 인용가능성이 

국제법상 큰 관심을 가져온 사건이다. 한편,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본안판정은 세계적인 

관심사 속에 진행된 사건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을 넘는 일방적 해양관할권의 수용 

여부, 남중국해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섬과 암석의 판단 기준,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의무의 이행 범위, 영해에서의 전통적 어업권 인정 여부, 법집행행위를 통한 

선박항행 안전 위해행위의 적법성 등 많은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제시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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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제회의가 2016년에도 개최된 

바 있다. 먼저, 국가관할권 이원의 공해 및 심해저에 존재하는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구현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구속력있는 국제문서 작성을 위한 

회의 로서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2016년 2차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기타 관련 국제조약에 규율되고 

있는 기존 공해 및 심해저질서를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법질서를 

생성한다는 측면 에서 국제법적으로 유의미한 외교적 협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미국 주도로 개시된 중앙북극공해에서의 비규제 공해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국제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인 ‘중앙북극해 공해어업회의’가 2016년에도 

미국, 캐나다, 덴마크에서 제2차에서 제4차까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아직 실현 

되고 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중앙북극공해에서의 비규제 어업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약 체결을 의도하고 있다. 이는 극단적인 사전 예방적 

접근주의 적용, 북극연안국들의 이해관계를 잠재적 어업국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부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원양어업산업의 미래어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포하고 있어 국익적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다자간 협상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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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해양법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동향

1.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강제조정위원회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에 따른 강제조정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 고유의 분쟁해결 

절차이다. 동 협약은 동 협약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전속적으로 다루는 분쟁해결 

절차를 제15부에 규정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 간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5부 제1절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합의로 선택한 평화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당사국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제2절에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제3절에서는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예외와 배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에 해당되는 분쟁은 협약 제297조와 제298조에 

규정 되어 있는 3가지 종류의 분쟁이다. 먼저,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특정 조사계획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246조와 제253조에 의한 

권리를 협약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국이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이다. 두 번째는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i) 연안국이 적절한 보존･관리조치를 통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ⅱ) 연안국이 다른 국가의 어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종의 허용어획량과 자국의 

생물자원 어획능력 결정을 그 다른 국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ⅲ) 연안국이 존재한다고 선언한 잉여분의 전부나 일부를 제62조,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또한 연안국이 이 협약에 부합되게 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국가에게 할당할 것을 자의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이다. 세 번째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또는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분쟁당사국이 동 종류의 분쟁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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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을 하여 동 절차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분쟁이 이 협약 발효 후 발생하고 합리적 기간내에 당사자 간의 교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연안국 또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연안국 

또는 타방당사자의 동의없이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조정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를 

강제조정절차라 한다. 1994년 11월 16일 협약이 발효한 이래 강제조정절차는 진행된 바가 

없으나 2016년 동티모르의 청구에 의해 호주와의 티모르해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강제조정절차에 청구되었다.

동티모르와 호주와의 영구적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강제조정사건

동티모르와 호주 간 강제조정사건은 2016년 4월 11일 동티모르가 호주를 상대로 유엔 

해양법협약 제298조 및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라 “양국 간 영구적 해양경계획정을 포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약 제74조와 제8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의 부탁을 강제조정위원회에 부탁한 사건이다.

동티모르와 호주는 모두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며, 동티모르는 2013년 2월 7일, 호주는 

1994년 11월 16일 당사국 지위를 각각 획득하였다. 양국은 티모르해를 사이에 둔 대향국으로서, 

양국 간 거리는 약 300해리 정도로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중복주장해역이 존재하여 

경계획정의 필요가 발생하였다.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20일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고, 독립 당일 동티모르와 호주는 

티모르해조약을 체결하였는 바, 양국 간 중복주장해역을 대상으로 공동석유개발구역(JPDA)을 

설정하고, 동 구역에서의 석유생산 90%는 동티모르 몫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2003년부터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을 협상 개시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2006년 티모르해 

특정해사약정조약(CMAT)을 체결하였다. CMAT는 1) 2002년 조약 유효기간을 CMAT 발효 

후 50년으로 연장, 2) JPDA 상부수역에 대한 동티모르의 관할권 인정, 3) Greater Sunrise 

유전 생산량을 양국이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Greater Sunrise 

유전을 단일화(unitisation)하는 협정을 2003년 3월 6일 서명하고 CMAT과 같은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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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3일 발효토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CMAT 체결과정에서 호주측이 동티모르 

대리인을 도청하고 불법적으로 협상자료를 압수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동티모르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재판소에 압수된 서류의 반환과 호주의 사기에 의한 조약 

체결을 이유로 한 CMAT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것과는 별도로 동티모르는 2016년 

4월 11일 호주에 대한 통보를 통하여 협약 제298조와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사건을 강제조정위원회에 부탁하도록 하였다. 2016년 

5월 2일 호주가 동 통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5월 11일 상설중재재판소로 

하여금 강제조정의 서기업무 수행을 부탁하였다. 마침내 2016년 6월 25일 5인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자 2016년 8월 12일 호주가 강제조정위원회의 관할권(competence)에 반대 주장을 

하였고, 8월 25일 동티모르가 호주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6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구두절차를 거쳐 9월 19일 조정위원회가 관할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제시하였다. 

호주의 관할권 부존재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CMAT 제4조가 협약에 따른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배제한다.

2) CMAT은 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성격의 잠정약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약 발효로 CMAT가 대체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CMAT상 분쟁은 협상에 의거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약 제281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관할권은 배제된다.

4)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분쟁은 2002년 발생하였고, 따라서 협약 발효 후 발생 분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협약 제298조의 강제조정 개시를 위한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5) 양국은 CMAT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협약 제298조의 강제조정 개시를 위한 두번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6) 동티모르가 조약상 호주에 대한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강제조정위원회를 점령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구의 수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CMAT의 유효성에 관한 중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강제조정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예양의 원칙이 존재한다.



93국제해양법 현안의 토의 동향과 분쟁해결 결과 분석

이러한 호주의 주장에 대하여 동티모르는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다.

1) CMAT 제4조 제1항이 양국 간 영구적 경계획정 협상을 배제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강제조정은 제4조 제4항이 의미하는 분쟁해결절차가 아니므로 협약에 따른 강제조정절차 

의 개시가 가능하다.

2) CMAT가 실질적 성격의 잠정약정이라 하여도 그 자체로 협약과 양립가능한 것이 되지 

않으며, CMAT는 협약 제311조에 따라 협약과 불일치한 조약에 해당한다.

3) 2003년 교환공문은 협약 제281조에 규정된 구속력있는 문서가 아니며, CMAT는 경계 

획정에 관한 양국 간 합의가 아니므로 협약 제281조의 위반 주장은 부적절하다.

4) 협약 제298조에 규정된 ‘협약 발효 후 발생한 분쟁’의 조건은 협약이 발효된 1994년 

11월 16일을 의미하므로 협약 제298조의 강제조정 개시를 위한 첫번째 조건은 

충족된다.

5) 협약 제298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교섭 진행 조건’은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교섭을 거부한 경우에는 미적용되므로 협약 제298조의 강제조정 개시를 위한 두번째 

조건도 충족된 것이다.

6) 강제조정은 비구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CMAT의 유효성에 관한 중재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CMAT를 종료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제조정위원회는 CMAT가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배제한다는 호주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 조약의 그러한 효과는 협약의 틀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먼저, 협약 제281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제298조의 강제조정절차 개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로 

심리의 우선순위 설정하였다. 

협약 제281조는 분쟁 발생 시 당사국이 합의로 선택한 평화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 

되며, 그 방법으로 실패하였고 당사자 간 추가적인 절차를 합의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협약상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이때 분쟁당사국간 합의는 협약의 

성격과 제282조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구속력있는 합의(binding agreement)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호주가 주장한 2003년 양국 수상 간 교환 



94 2017 Global Legal Issues (Ⅰ)

각서는 구속력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협약 제281조의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호주가 주장한 CMAT 제4조가 협약 제28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검토하였다. 강제조정위원회는 CMAT 제4조가 협약 제281조에서 요구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의 선택을 위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오히려 분쟁해결의무의 무력화 합의 

라고 판단)에 따라, 호주가 주장하는 협약 제281조에 근거한 강제조정위원회의 관할권 부존재 

주장을 기각하였다.

협약 제298조 강제조정절차의 첫번째 개시 요건인 ‘협약 발효 후 발생한 분쟁’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협약초안과정에서 분쟁당사국 모두에게 발효된 후의 분쟁으로 명시하고자 

한 이스라엘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점과 협약 성안과정에서의 외교대표단이 1994년 협약 

발효시점을 의도했다는 동티모르측의 주장을 채택하고 조약의 소급효원칙에 반한다는 호주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과적으로 ‘협약 발효 후 발생한 분쟁’의 시기적 기준을 협약이 일반적 

으로 발효한 1994년 11월 16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협약 제298조 강제조정절차의 

두번째 개시 요건인 ‘합리적인 기간내에 협상에 의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일 것’이라는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도하였다. 호주는 CMAT 제4조의 모라토리움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된 바가 없으므로 두번째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강제조정위원회는 이 조건이 실질적인 사전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것일 경우 의도적으로 협상을 회피하여 강제조정 개시를 

막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즉, 합리적인 기간동안 

협약 경계획정 관련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06년 CMAT가 

분쟁을 해결한 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3년에도 동티모르가 협상 개시를 요구한 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재재판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CMAT 제4조가 당사자간 모든 형태의 협상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협약 제298조의 

강제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강제조정위원회는 CMAT와 

협약 제311조의 관계에 대한 판단도 CMAT가 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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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강제조정위원회는 호주가 주장한 소의 수리가능성측면을 검토하였다. 호주는 

동티모르가 CMAT에 위반하여 강제조정을 개시하였으므로, 강제조정위원회가 이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티모르는 수리가능성문제는 강제조정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CMAT를 위반하지도 않았고, CMAT는 무효의 조약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호주는 중재재판이 CMAT를 무효로 판단할 때까지 동 조약은 유효하며, 

중재재판이 끝날 때까지 강제조정 절차를 정지하던지 절차 자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제조정위원회는 CMAT가 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CMAT의 유효성 여부는 다른 재판소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호주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음으로, 강제조정위원회는 조정의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동티모로는 최초발언을 

통하여 강제조정위원회가 영구적인 해양경계획정에 이르도록 도와줄 것을 넘어 CMAT와 

티모르해조약이 무효될 경우의 잠정조치도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호주는 

동티모르가 당초 통보한 강제조정의 내용을 벗어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제조정 

위원회는 부탁된 분쟁이 협약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며, 동 

조문에는 잠정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티모르의 요구는 강제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제조정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 12개월의 개시시점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동티모로는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12개월이 기산되어야 하고, 기간을 

연장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에 호주는 협약 제5부속서 제1절 임의조정과 

제2절 강제조정은 구분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관할권에 관한 판단이 끝난 시점부터 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제조정위원회는 호주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위와 같은 심리를 거쳐 강제조정위원회는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관할권 존부 및 청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조정위원회는 2016년 4월 11일 협약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조정 개시에 관한 동티모르의 

통보에 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강제조정의 권한이 있다.

이 조정절차의 계속을 배제할만한 수리가능성의 문제 또는 예양의 문제는 없다.

협약 제5부속서 제7조의 12개월 기간은 이 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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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7)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하여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약당사국간 분쟁에 대해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담당하는 4개의 재판소 중 하나이다. 동 중재재판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협약 제7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중재재판소는 2016년에 이탈리아와 인도 

간 엔리카렉시에호에 대한 제2차 잠정조치사건에 대한 명령과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에 대한 본안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엔리카렉시에호 사건에 관한 제2차 잠정조치사건

엔리카렉시에호사건은 2015년 6월 26일 이탈리아가 인도를 상대로 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한 후 2015년 12월 11일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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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의거하여 중재재판소에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잠정조치 청구이전에 

이탈리아는 2015년 7월 21일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하였으나,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의 명령은 각각의 권리를 형평 

하게 살펴야한다는 취지로 이탈리아의 요청을 사실상 기각한 바 있었다. 이에 다시 본안을 

심리하는 중재재판소에 인도에 보석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하사 Salvatore Girone를 이탈리아로 

잠정적으로 귀환시키도록 하는 잠정조치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엔리카렉시에호사건은 2012년 2월 15일 이탈리아선적 유조선 엔리카렉시에호가 인도 

연안으로부터 20.5해리 떨어진 해역(인도의 접속수역에 해당)을 항행하던 중 약 2.8해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동 선박에 빠르게 접근하는 선박을 레이더로 발견하고 해적선으로 추정 

한데서 비롯되었다. 즉, 접근하는 선박의 양태가 해적선의 접근방식과 유사하였으며 접근이 

계속되는 경우 충돌의 가능성이 발생한 시점에서, 동 선박에 해적퇴치를 목적으로 승선한 

이탈리아 해병 중 2명이 경고신호에도 접근을 계속한 선박에 대해 경고사격을 실시 하였다. 

경고사격 후 접근하던 선박을 방향을 선회하여 다른 방향으로 항진하였으나, 경고사격의 

결과로 인도 국적의 어선 ‘안토니(the ST Anthony)’호에 탑승중이던 어부 2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인도정부는 엔리카렉시에호를 자국 코치항으로 항해토록 하고, 

입항한 후 경고사격을 시행한 2명의 해병을 살인죄로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인도는 자국 국적선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이 있음을 이유로 

경고사격을 행한 이탈리아 해병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탈리아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관련사건에 대한 형사 및 행정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상 기국에 있음을 근거로 

하여 자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안사건과는 별도로 이탈리아가 중재재판소에 인도를 상대로 요청한 잠정조치 

청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는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의 최종결정시까지 하사 Salvatore Girone를 

이탈리아 당국의 책임하에 이탈리아로 귀환할 수 있도록 보석조건의 완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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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탈리아의 제2차 잠정조치 청구에 대하여 인도는 다음과 같이 중재재판소에 

요청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한 이탈리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 사건에 

관련된 어떠한 새로운 잠정조치 요청도 거절할 것

이상과 같은 이탈리아의 잠정조치 청구에 대하여 중재재판소는 우선적으로 일응관할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중재재판소는 ① 중재재판소에 대한 분쟁부탁 절차의 

적절성, ② 당사국 간 분쟁의 존재 여부, ③ 동 분쟁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인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모두 인정하여 중재재판소가 본안사건에 대한 일응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잠정조치 청구의 수리가능성(admissibility)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동 사안에 대해 인도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 후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90조 제1항에 따라 또다시 유사한 목적의 잠정조치명령을 

청구한 것은 협약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제290조 제1항과 제5항의 잠정조치 청구는 각각 다른 것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에 따라 각국 국내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잠정조치 청구취지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된 내용과 비교할 때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중재재판소는 다음으로 잠정조치를 위한 긴급성 요건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협약 제290조 제1항의 명문상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긴급성 요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제290조 제5항의 긴급성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중재재판소는 다음으로 인도가 2명의 해병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범죄 수사 

및 재판절차가 국제인권법상 타국 국민에 대하여 기대하는 적정절차(due process)를 위반 

하였다는 이탈리아의 주장(보석조건의 완화 필요성 주장 근거)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재판소는  동 사안에 대해 인도는 2명의 해병에 대한 소송절차의 지연에 이탈리아가 기여한 

점, 2명의 해병에 대한 자비적 처분 등을 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항변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실질적이고 급박한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관건인 잠정조치 사건에서 인신구속의 정당성을 



99국제해양법 현안의 토의 동향과 분쟁해결 결과 분석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며, 장기간의 중재재판으로 개인에게 부당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가족의 별리로 인한 고통)을 확인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이탈리아의 잠정조치 청구가 

인권적 차원에서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보석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인도의 권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1) 이탈리아와 인도는 인도 대법원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인권적 고려의 개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사 Salvatore Girone의 보석 조건을 완화하여 그가 여전히 인도 

대법원의 권한하에 있는 조건으로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중재재판소는 중재재판소가 하사 Salvatore Girone에 대한 관할권을 인도가 보유 

한다는 판정을 한 경우 그를 인도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탈리아의 의무를 확인한다.

3) 중재재판소는 이탈리아와 인도가 이 잠정조치의 준수에 관하여 중재재판소에 각각 

보고할 것을 결정하고,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하여금 이 명령이 있은 이후 3개월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그 이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당사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사건 본안판정(필리핀 vs. 중국)

필리핀은 2013년 1월 22일 유엔해양법협약 제286조와 제287조 및 제7부속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절차를 개시하였다. 

분쟁의 배경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황옌다오(영어면 Scarborough 

Shoal) 인근해역에서 양국 간 어업 갈등이 2012년 이래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하여 관할권 주장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구단선(nine dash line)의 법적 

근거와 중국이 신속하고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인공섬 건설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필리핀의 

반대주장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필리핀은 중재재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15개 청구취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선언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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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권리는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확장될 수 없다.

2) 소위 구단선(nine-dash line)에 포함된 남중국해 수역에 대하여 중국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및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하는 

것이므로 유엔해양법협약하에서의 중국의 해양권리의 지리적 및 실질적 한계를 초과 

하는 범위에서는 법적 효과가 없다.

3) Scarborough Shoal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생성할 수 없다.

4) Mischief Reef, Second Thomas Shoal and Subi Reef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생성할 수 없는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s)이며, 

점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유할 수 있는 지리적 형상이 아니다.

5) Mischief Reef and Second Thomas Shoal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일부분이다.

6) Gaven Reef and McKennan Reef (including Hughes Reef)는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생성할 수 없는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s) 

이지만, Namyit and Sin Cowe의 영해측정기선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7) Johnson Reef, Cuarteron Reef and Fiery Cross Reef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생성할 수 없다.

8) 중국은 필리핀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생물 및 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여 행사하는 것을 위법적으로 침해하여 왔다.

9)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국 국민과 선박을 방지 

하여야 하는 것을 위법적으로 실패하였다.

10) 중국은 Scarborough Shoal에서의 필리핀 어부의 전통적 어업활동을 침해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위법적으로 방해하였다.

11) 중국은 Scarborough Shoal and Second Thomas Shoal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여야 할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2) Mischief Reef에 대한 중국의 점유 및 건설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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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b)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중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c)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여 시도된 전유는 위법한 활동이다. 

13) 중국은 Scarborough Shoal 부근을 항해하는 필리핀 선박에 충돌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자국 법집행선박을 운용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4) 2013년 1월 이 중재재판이 개시된 이래 중국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 분쟁을 위법적 

으로 악화시키고 확대하였다.

  a) Second Thomas Shoal 수역 및 그 부근에서의 필리핀의 항행권을 침해하였다.

  b) Second Thomas Shoal에 위치한 필리핀 국민의 교체 및 재공급을 방해하였다.

  c) Second Thomas Shoal에 위치한 필리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15) 중국은 추가적인 위법한 주장 및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리핀의 제소에 대하여 중국은 2013년 2월 19일 필리핀 외교부에 대한 구상서 

(Note Verbale)를 통하여 중재재판을 거부하고 필리핀이 송부한 소송통보서를 되돌려 

주었다. 중국은 구상서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명백하고, 남중국해 

에서의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의 핵심은 남사군도의 일부 섬과 산호초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며,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중첩되는 해양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동 문제는 양자 간 

협상과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필리핀이 제기한 

분쟁은 해양분쟁이 아니라 영유권분쟁에 해당하므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필리핀이 양국 간 합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위반하여 중재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3년 7월 29일 구상서를 

통하여 필리핀이 개시한 중재재판을 수용하지도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동시에 동 구상서가 중재절차에 대한 중국의 수락 또는 참여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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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관할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제소를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이 없음을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9조는 “일방 

당사자가 재판소에 출정하지 않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정을 내리도록 중재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않아도 소송절차의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소송 불참여가 소송절차의 진행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당사자의 출석 여부 또는 공식적인 반대의 의사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재판소에 부탁된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관할권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동 의무에 따라 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29일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이어서, 2016년 7월 12일에는 5인 

중재재판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1) 필리핀과 중국 간에 협약은 남중국해 해양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한계를 넘어 권리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2) 필리핀과 중국 간에 중국이 구단선에 둘러싸인 남중국해 해역에 대하여 역사적 권리 

또는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협약에 배치되는 것이며, 협약에 따른 

중국의 해양 권리의 지리적 및 실질적 한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효과가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협약이 협약상 한계를 초과하는 어떠한 역사적 권리 또는 기타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을 대체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3) 남중국해 지형물의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가) 재판소는 2015년 10월 29일자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에 대한 재판소의 판정 제401항과 

제403항에서 언급된 수직기준면과 조석모델의 선택에 관한 실질적 고려가 지형물의 

지위를 확인하는데 방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남중국해 조석조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나) Scarborough Shoal, Gaven Reef (North), McKennan Reef, Johnson 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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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는 현재 또는 자연적 조건상에서 과거에 협약 

제121조 제1항의 의미 범위내에서 자연적인 육지로 형성되었으며 사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고조 시 수면 위에 존재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다) Subi Reef, Gaven Reef (South), Hughes Reef, Mischief Reef, Second Thomas 

Shoal은 협약 제13조의 의미범위내에서 간조노출지이다.

  라) Subi Reef는 Thitu 서쪽의 고조노출지 지형물인 Sandy Cay의 12해리 이내에 

위치하여 있다; 

  마) Gaven Reef (South)는 고조노출지 지형물인 Gaven Reef (North) and Namyit 

Island의 12해리 이내에 위치하여 있다;

  바) Hughes Reef는 고조노출지 지형물인 McKennan Reef and Sin Cowe Island의 

12해리 이내에 위치하여 있다;

4) 간조노출지인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생성하지 않으며 전용할 수 있는 지형물이 아니라고 선고한다;

5) 간조노출지인 Subi Reef, Gaven Reef (South), Hughes Reef는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생성하지 않으며 전용할 수 있는 지형물이 아니다. 

그러나, 영해 폭을 초과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고조노출지의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다; 

6) Scarborough Shoal, Gaven Reef (North), McKennan Reef, Johnson Reef, 

Cuarteron Reef, and Fiery Cross Reef는 자연조건상 협약 제121조 제3항의 의미 

범위내에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이며, 

따라서 이 지형물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생성할 수 없다고 

선고한다;

7) 남중국해 기타 지형물의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가) 스프래틀리제도의 어떠한 고조노출지도 그 자연적 조건상 협약 제121조 제3항의 

의미범위내에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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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프래틀리제도의 어떠한 고조노출지도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생성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지역에서 필리핀의 권리와 

중복되는 중국이 주장하는 어떠한 지형물에 의해서도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관한 권리가 생성되지 않는다;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범위내에 위치한다고 선고한다;

8) 중국은 2011년 3월 1일과 2일에 M/V Veritas Voyager호에 대한 해양감시선의 운용을 

통하여 Reed Bank 지역의 대륙붕 무생물자원에 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측면에서 

협약 제7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선고한다;

9)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남중국해지역을 제외함이 없이 또한 

중국국적선에 대한 모라토리움의 적용없이 2012년 남중국해 어업에 관한 모라토리움을 

입법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 생물자원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측면에서 협약 

제5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선고한다;

10)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에서의 중국선박의 어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가) 2013년 5월 중국국적선의 어민이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의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한 것; 및

  나) 중국이 자신의 해양감시선 운용을 통하여 자국적선의 어업을 인지하고도 어업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주의의무에 실패한 것;

  다) 그러므로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필리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보여주는데 실패하였다는 것

중국이 협약 제58조 제3항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선고한다;

11) Scarborough Shoal이 다수 국적의 어민들을 위한 전통적 어장이었음을 확인하고, 

중국이 2012년 5월부터 Scarborough Shoal에서 자국 공용선박의 운용을 통하여 

Scarborough Shoal에서 전통적 어업에 종사하는 필리핀어민을 불법적으로 방해 

하였다는 것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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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중국해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가) 중국국적선으로부터 어민이 상당한 규모로 위험종 채포에 종사하여 왔다는 것

  나) 중국국적선으로부터 어민이 산호초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방법으로 Giant 

clams을 채포하는데 종사하여 왔다는 것

  다) 중국이 위의 해로운 활동을 인지하고 보호하여 방지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

중국이 협약 제192조와 제194조 제5항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선고한다;

13) 남중국해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가)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North), Johnson Reef, Hughes 

Reef, Subi Reef, Mischief Reef에 중국이 매립하고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건설한 것은 산호생태계에 심각하며 회복시킬 수 없는 해를 주었다;

  나) 중국이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문제를 남중국해 

인접국과 협력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다;

  다) 중국이 협약 제206조의 의미범위내에서 해양환경에서의 그러한 활동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의견교환에 실패하였다;

  중국이 협약 제123조, 제192조, 제194조 제1항과 제5항, 제197조 및 제206조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선고한다;

14) Mischief Reef에 중국이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건설한 것과 관련하여

  가) 중국이 필리핀의 허가없이 Mischief Reef에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건설하였다;

  나) ⅰ) Mischief Reef가 간조노출지라고 확인한 점, ⅱ) 간조노출지는 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재판소의 선고, ⅲ) Mischief Reef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속한다고 선고한 것을 상기한다;

  다)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주권적 권리측면에서 협약 

제60조와 제80조를 위반하였다고 선고한다.

15) Scarborough Shoal 부근에서 중국 법집행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가) 2012년 4월 28일과 5월 26일 중국 법집행선박의 운용은 필리핀 선박과 인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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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중대한 충돌의 우려와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 2012년 4월 28일과 5월 26일 중국 법집행선박의 운용은 1972년 해상에서의 충돌 

예방에 관한 국제규칙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 

하였다;

  중국이 협약 제94조 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선고한다;

16) 이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다음과 같이 하였음을 확인한다;

  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한 간조노출지인 Mischief Reef에 대규모 인공섬을 

건설하였다;

  나) 매립과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건설을 통하여 Mischief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North), Johnson Reef, Hughes Reef와 Subi 

Reef의 산호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해를 주었다;

  다) 매립과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건설을 통하여 Mischief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North), Johnson Reef, Hughes Reef와 Subi 

Reef의 자연조건의 증거를 영구적으로 파괴하였다;

  또한, 중국이 다음과 같이 하였음을 확인한다;

  라) Mischief Reef지역에 대한 분쟁당사자 각각의 권리에 관한 분쟁을 악화시켰다;

  마) Mischief Reef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양당사국의 분쟁을 악화시켰다;

  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양당사국의 분쟁의 범위를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North), Johnson Reef, Hughes Reef와 Subi Reef까지 

확대시켰다;

  사) 스프래틀리제도의 지형물의 법적 지위와 해양수역을 생성할 수 있는 그것들의 

능력에 대한 양당사국의 분쟁을 악화시켰다;

  중국이 재판소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해로운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조치도 삼가고 분쟁해결절차가 진행중인 기간동안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일반적으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협약 제279조, 제296조 및 제300조와 

일반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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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에서 ‘준비위원회’라 함)’는 2015년 

유엔 총회 결의 69/292에 의거하여 설치된 정부 간 비공식협상회의이다. 동 결의를 통하여 

유엔 총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하의 구속력있는 국제법률문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식적인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준비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 특별기구의 회원,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과 유엔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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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따라 초청되는 옵서버로 결정하였다.

준비위원회의 임무는 “유엔해양법협약하의 구속력있는 국제법률문서 초안의 요소(the 

elements of a 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Convention)”에 관한 실질적 권고를 유엔총회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준비위원회는 

2011년에 합의된 패키지에 확인된 주제, 즉 이익 공유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에 기초한 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환경영향평가, 능력 배양 및 

해양기술의 이전을 ‘모두 함께 전체적(together and as a whole)’으로 협상하여야 한다.

준비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기간은 2016년에 개시하되 2017년 말까지 그 진도에 대하여 

유엔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0일 기간의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제1차 회의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6년에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는 

Eden Charles 트리니다드토바고(TNT) 차석대사 겸 대사대리의 주재하에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EU 등 70여개 유엔회원국,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 ISA(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등 10여개 IGO 및 Ocean 

Care, Greenpeace, NRDC(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등 10여개의 NGO가 

참석하였다. 회의 초반에 진행된 각국대표단의 일반토론과정에서 대다수의 참가국들은 

유엔총회 결의 69/292를 환영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 성안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참가국들이 향후 

토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G77+중국, 아프리카 그룹, 

필리핀 등은 새로운 국제문서를 통한 법적 체제의 근간은 인류공동유산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등은 준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기존의 국제문서와 체제, 기구 등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유엔총회 결의 69/292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국제문서는 기존의 규범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이슬란드, 러시아,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공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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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대한 규율이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미국은 공해 

어업을 포함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모든 행위에 대한 규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분과 토의에서는, 해양유전자원의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이익공유(benefit-sharing)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인류공동유산 

개념 적용 가능성, △수산(fisheries)과 수산 유전자원(fisheries resources)간 구분의 필요성, 

△해양과학조사(MSR)와 생물탐사(bio-prospecting)간 구분의 필요성, △과학조사활동의 

중요성, △지리적 적용범위에 공해 수역(water column)의 포함 여부 및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과의 관계, △데이터화된 유전자원(in silico)에 대한 접근, △출처공개(disclosure) 

등 지적재산권(IPRs)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일본은 해양유전자원의 범위에서 

상품(commodity)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나우루는 상품(commodity)과 

파생물(deliberative)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 멕시코, 페루 등은 해양 

과학조사와 생물탐사 간 구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은 

해양과학조사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에, 태국(G77+중국), 

코스타리카, 나우루, 자메이카 등은 in-situ, ex-situ 및 유전자원의 데이터(in silico)에 

대한 접근까지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분과 토의에서는, 해양보호구역(MPA)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ABMT)의 정의 및 개념, 목적, 원칙, 기준,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UNCLOS, RFMOs 등 현행 규범 체제의 보완 필요성, △ABMT의 유용성 및 

지침과 원칙, △생태계서비스 유지 등을 포함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간의 균형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BMT가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 남아공,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들은 ABMT/MPA 

논의 시 수산도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 반면,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은 국제문서에서 

수산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수의 국가들은 FAO 지침, IUCN 지침, 아이치 타켓 11, SDG 목표 14, 생물학적･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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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역(EBSAs) 등이 ABMT/MPA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ABMT는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 원칙, 생태계 접근 원칙, 과학적 기반원칙, 투명성 원칙 등에 

기반하여, 시민 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분과 토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EIA), 월경성환경영향평가(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IA), 전략환경평가(SEA)의 개념, 포함 요소, 

절차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평가보장을 위한 임시기구, RFMO의 임무, 정보 

처리기관체계 뿐 아니라 △EIA의 유용성, △EIA/SEA의 범위, △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EIA가 ABNJ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며, EIA는 국가가 이용･개발행위의 허가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절차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EIA 수행주체는 관련 

사업의 제안자이며, 국가는 EIA/SEA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UNCLOS, 생물다양성협약 지침, ISA규정, FAO 심해저어업 지침 등 다양한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지침이 참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EIA와 관련, 호주, 칠레, 필리핀 등은 

연안국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연안국이 관할권 내에서 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저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IA/SEA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으로는, 관련 활동, 대상 지역, 미치는 영향(부분적/전체적 영향, 단기/ 

중기/장기적 영향 등), 환경관리계획 등이 제시되었고, 절차적 측면에서 통보, 공공협의, 보고, 

모니터링, 이행 준수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한편, EIA의 실제 이행 및 평가와 

관련, 멕시코, 모리셔스 등은 독립된 기구 설립을 통해, 모니터링, 이행준수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능력배양 및 해양기술이전분과 토의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해양기술이전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UNCLOS 규정 등 기존 의무 이행(operationalize)의 중요성, △ 의미있는 능력 배양 

및 가시적인 조치의 필요성,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임시기구 등 기구적(institutional) 

측면, △기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아공, 알제리, 피지 등 G77 개도국들은 

능력배양의 중요성, 능력배양이 갖는 cross-cutting 성격을 강조하면서, UNCLOS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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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스아바바 아젠다, IOC 지침 등 다수의 국제 문서에 능력배양 관련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UNCLOS 제14부에 해양기술이전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상의 흠결이 있으므로, 국제문서는 이러한 이행상의 

흠결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남아공,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은 의미 있는(meaningful) 능력배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EU는 가시적인(tangible)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지, 바베이도스 등은 ISA의 훈련규정 등이 

국제문서의 능력배양 활동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보공유메커니즘 

(Clearing House Mechanism)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능력배양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기금은 해양유전자원의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 자발적인 기여와 의무적인 분담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행된 제1차 회의는 과거 실무작업반 회의 논의와 비교해 볼 때, UNCLOS, 

UNFSA 관련 규정, 생물다양성협약, FAO 지침, IMO, IOC 등 관련 주장에 대한 법적, 

실질적 근거 제시가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사안 및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으며, 특히 분과장들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참가국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집중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4대 핵심의제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은 지속되었으며, ⅰ) 기존 국제문서나 

국제기구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문서를 성안하는 방법, ⅱ) 기존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ⅲ) 적용범위, 용어정의, 원칙, 재정체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의 폭이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2차 회의는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회의도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Eden Charles 트리니다드토바고(TNT) 차석대사 겸 

대사대리의 주재하에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EU 

등 70여 개 유엔회원국,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 ISA(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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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0여 개 IGO 및 Ocean Care, Greenpeace, NRDC(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등 10여 개의 NGO 및 지역수산기구들이 참석하였다. 

제2차 회의도 제1차 회의에서의 4개 분과 이외에 교차이슈분과(cross-cutting issues)가 

추가되어 5개 분과회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해양유전자원분과 토의에서는, 해양유전자원의 개념, 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이 CBD, 나고야 의정서 등 기존 국제문서에서의 정의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중국, 러시아는 동 협약과 새로운 국제문제는 적용범위가 상이함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등 일부 국가들은 working definition임을 전제로, 

해양유전자원의 정의 규정 초안을 제안하였으나, 그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참가국 간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 개도국들은 이익공유를 염두에 두고 해양유전자원 정의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하여 현지 내(in situ) 유전자원은 물론이고 현지 외(ex situ), in silico, 파생물, 어류 

까지도 망라하여 MG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파생물과 상품에 해당하는 어류는 정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특히 우리나라는 UNCLOS 규정 등을 근거로 해양유전자원의 지리적 범위를 

in situ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더 나아가 심해저 상부수역을 

제외한 심해저만의 in situ 유전자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없었다.

기본원칙 및 접근법, 이익공유 및 접근과 관련하여 G77+중국, 아프리카 그룹, 태평양 

소도서국가연합, 카리브공동체 등 개도국들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에 대하여 

인류공동유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UNCLOS의 해석 

등을 근거로, 인류공동유산원칙의 적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반드시 인류 

공동유산원칙이 적용되어야만 이익공유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인류공동유산원칙 적용에 

관한 법적 논쟁을 피하면서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논의하자는 EU의 제안에 대하여는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이 대체로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ex situ, in silico)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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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in situ)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해양보호구역 등 지역기반 관리수단분과 토의에서는, 개념과 정의에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국제문서가 기존의 법적 문서와 체제에 반하여서는(undermine)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CBD, IMO, RFMOs 등에서 운영 중인 지역기반 관리 수단(ABMT; 

Area-Based Management Tool)의 개념과 정의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 중국 

등은 ABMT는 다양한 수단을 포함한 개념으로써, 목적, 지리적 범위, 해당 구역의 상황 및 

환경에 최적화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본원칙으로서는 △최선의 과학 기반, 

△투명성 및 신뢰성, △사전예방주의, △생태계 중심 접근, △협력의무 등 일반적인 사항이 

제시되었다. 일본은 ABMT 관련 접근법을 top-down 방식(상위의 기구･국제문서 등을 통한 

운용)과 △수평적(horizontal) 방식(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조정,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한 운용)으로 나누면서 수평적 방식에 대한 선호를 표명하였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기존 지역별, 기능별 기구들의 임무와 범위의 한계 및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 

공백을 메우고 포괄적인 규율을 위한 일정한 메커니즘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는 MPA 지정 

이후의 운영･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top-down방식보다는 협력과 조정을 통한 

방식이 바람직하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사이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EIA)분과 토의에서는 TEIA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그룹, 카리브 

공동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TEIA 역시 새로운 국제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 캐나다 등은 새로운 국제문서의 적용범위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한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관할권지역의 활동은 동 국제문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여전히 UNCLOS 제19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행위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없이, 그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이라면 새로운 국제문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IA 필요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G77+중국, 아프리카 그룹 등은 EIA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의 목록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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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EU, 일본, 미국 등은 UNCLOS와의 정합성, 기존 국제문서 

와의 중복적용 가능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등은 행위 

유형 목록을 마련하더라도,  목록은 한정적 열거 목록이 아니라 예시적 목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은 해운 및 해저전선 부설행위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하므로 EIA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미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에서의 행위를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EIA 여부와 수준 

등을 해당 단계에 따라 비례적으로 하도록 하는 tiered approach를 제안하였다.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분과 토의에서는, G77+중국, 아프리카 그룹 등 개도국과 소도서국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수혜국 중심적 역량강화 및 “의미있는 역량강화(meaningful 

capacity building)”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역량강화와 기술 

이전이 자발적 참여의 전제 하에서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역량강화와 기술이전은 국가 간의 상호 신뢰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각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역량강화와 기술이전을 위해 협력할 것,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 특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도국은 해양기술을 광범위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술로 구체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차이슈분과 토의에서, 목적 및 가이딩 원칙/접근과 관련하여 국제문서의 목적에 있어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는 보호의무, 협력의무를 제안하였고, 파라과이 등은 해양의 재활 

및 복구를 제안한 반면 알제리 등 일부 개도국은 해양유전자원의 이익공유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G77은 인류공동의 이익, 조정 및 협력, 공정한 이익공유, 개도국의 특별한 고려 등을 

주장하였고, 그 외 많은 국가들이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 존중, 과학기반, 생태계기반, 

사전예방주의 접근, 공해의 자유, UNCLOS 및 결의 69/292 존중 등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원칙과 접근을 논의함에 있어 정확한 문언의 

사용과 함께 각 분야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사전예방 접근, 생태계기반, 과학기반 등에 동의하는 반면, 남아공 등이 주장한 인류공동 

유산원칙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용어의 정의, 범위, 타 문서와의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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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G77을 비롯한 개도국은 해양유전자원을 포함한 패키지 구성요소에 관한 정의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타 문서(협약)상의 해당 조항을 기반으로 용어의 정의(use of terms)가 

다루어질 것을 제안하며, 이에 the Area, 해저 및 하층토와 상부수역 등의 추가를 주장 

하였다. 반면, EU와 캐나다 등 선진국은 새로운 국제문서가 UNCLOS의 이행협정임을 감안할 

때 본 협약과 동일한 용어를 정의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UNCLOS와의 조화 및 

일관성을 강조하였다. 문서의 범위에 관하여 G77은 협약 당사국 및 비당사국을 포함한 

보편적 참여보장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란은 비당사국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당사국으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U와 일본은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일본은 정당한 연구의 보장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새로운 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남아공은 현존하는 메커니즘(ISA)의 

역할 확대 또는 완전히 새로운 기관의 마련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하였다. 일본과 러시아는 

ISA 역할 확대에 반대하였으며, EU와 미국은 기구의 기능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구조를 논하는 것은 무리이며, 효율성 및 비용 효과성, 투명성, 과학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분쟁해결 및 최종조항에 관하여 개도국들은 UNFSA의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최종조항에 분쟁해결, 서명, 효력발생, 수정, 폐지, 정보기관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 

하였다.

4. 중앙북극해 공해어업회의(Meeting on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중앙북극해 공해어업회의는 해수 온도의 상승과 북극해 해빙의 면적 축소 등으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북극해가 상업적 어장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중앙북극해 

에서의 공해어업을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국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북극연안 

5개국은 중앙북극해에서 상업적 공해어업이 아무런 규제 없이 이루어질 경우, 오염에 취약한 

북극해 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현재는 북극의 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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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나, 가까운 미래에 

형성 가능한 어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는 북극연안 5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아이슬란드, 유럽연합(이하 

EU)도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하였다.

중앙북극해 공해어업회의가 열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북극연안 5개국은 2015년 7월 16일 

‘중앙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 방지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동 선언은 사전예방적 

접근에 기반하여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상업적 어업이 행해짐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북극해 공해지역 비규제 

상업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 잠정조치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북극연안국간의 합의로는 규제되지 않는 중앙북극해 공해어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음을 인지한 북극연안국은 미국의 주도로 북극연안국 이외에 잠재적 북극공해 

어업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아이슬란드, EU를 포함하는 구속력있는 국제조약형태의 

국제문서 생산을 의도하였다. 이러한 의도하에 2015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중앙북극해 공해어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개념보고서를 

통해 중앙북극해 공해지역의 비규제 상업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시스템이 확립되기 전까지 

상업적 어업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오슬로 선언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부합 

되는 국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방지 협약 

초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제안한 협약초안은 오슬로 선언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과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약 초안 전문은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해빙의 

양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던 중앙북극해의 공해어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오슬로 선언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래에 중앙 

북극해에 상업적 어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기며, 추가적인 지역 수산기구의 설립은 불필요 

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북극 해양생태계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므로, 북극 공해지역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사전예방적 접근을 

적용하여 동 해역을 관리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동 협약 초안은 대상 어족을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정착성 어족을 제외한 연체동물과 갑각류라 정의(제1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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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에 둘러싸인 중앙북극해 공해지역(제2조) 

으로 협약 적용해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3조는 협약 당사국들의 의무로 오슬로 선언의 

4가지 잠정조치 방법들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협약의 당사국들은 오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 및 소지역 수산기구 또는 국제기준 하에 제정된 협정에 따라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게 동 해역에서 상업적 어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둘째, 당사국들은 협정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재 또는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러한 어업이 동 해역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과학조사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한다. 셋째, 

당사국들은 협정지역에서의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 활동의 조정을 통해 이 협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데에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각 당사국들은 협정지역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어떠한 비상업적 어업도 적절하게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모든 어업은 공동과학조사 프로그램에 의해 공지된 과학적 권고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어떠한 어업도 이 협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한 어업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안 제4조는 당사국들이 동 협정안의 비당사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동 협정안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당사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들이 동 협약안의 이행을 방해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제2차 회의는 2016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제1차 회의의 연장선으로 ‘단계적(stepwise)’으로 중앙북극해 비규제 상업어업 

금지조치를 위한 잠정조치(interim measures)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와 동시에 2015년 

11월 회의에 상정되었던 3가지 접근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첫 번째 고려는 

오슬로 선언에 관한 것으로 북극연안 5개국과 타 이해당사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제안한 ‘중앙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방지 협약초안’에 대한 

교섭이며, 세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제정 가능한 협약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수산 

기구에서 제정된 협약에 대한 교섭에 관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미국의 협약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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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고자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3차 회의는 2016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캐나다 이칼루이트(Iqaluit)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지난 2차례 회의에서 논의한 중앙 북극해 비규제 상업어업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에 대해 다시 확인하면서, 동 해역의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각국의 대표들은 이러한 회의가 중앙 북극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수산 

기구 또는 관련 협약 제정을 위한 과정 중의 한 단계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동 회의는 제2차 회의에서 언급한 3가지 접근 가능한 방법에 대한 논의의 계속과 함께, 

구속력이 없는 선언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토의하였다. 특히 동 회의에서는 과학조사와 모니터링에 대한 공동 

프로그램 및 지역적 지식의 향상에 대한 논의도 함께 되었다. 이와 함께 어업의 방법, 중앙 

북극해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협상 개시 결정의 조정, 의사결정 

과정 등의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제4차 회의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덴마크령 페로제도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2016년 10월 회람된 의장 초안을 기초로 하여 참가국간 표출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되었다.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형태의 의장 초안을 기초론 한 성공적 토론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험조업의 허용에 

관한 합의방식, 중앙북극해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설립 협정을 위한 협상 개시시점 결정조건, 

의사결정절차 등이 미해결과제로 남게 되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의장이 회의 종료후 수정초안을 회람시키면, 이에 대하여 각 참가국이 

2017년 1월 23일까지 수정초안에 대한 서면제안서를 타 참가국에게 회람시키도록 하였다. 

이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의장이 각국의 서면제안을 반영한 새로운 초안을 2017년 2월 

6일까지 각 참가국에게 회람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5차 회의는 2017년 

상반기중 아이슬란드에서 개최할 것을 예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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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사점 및 입법적 필요성

현행 국제해양법질서는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간으로 유지 

되고 있다. 2016년 현재 동 협약의 당사국수가 168개국에 이르고 있어 국제법상 보편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본문 320개 조문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에서의 모든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추상성 내지는 

협상과정에서 곤란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결과로 인하여 해석과 적용상 많은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의 협상시점이 1970년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상시점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그 이후 새롭게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기구와 국제재판소 

및 국제협상회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 속에는 우리나라가 직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양법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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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서는 중국 및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문제, 일본과의 독도 문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가능성, 새로운 공해질서의 태동과 기존 공해자유의 제한가능성, 

북극해 이용의 제한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016년에 진행된 국제해양법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재판소 및 국제협상회의의 활동에서도 

향후 국제해양법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내법 정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많이 발견 

된다. 

먼저, 인도와 호주간 개시된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에 의한 강제조정절차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문제에 대해 동 협약 제298조에 따라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배제선언을 한 국가에 대하여 제기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호주가 제298조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였으나 동티모르가 제298조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제3자가 개입하는 강제조정절차에 호주를 당사국으로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협약 제298조에 따라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였으므로, 중국 또는 일본이 해양경계획정협상의 

진전이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강제조정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강제조정절차의 개시요건인 협약 발효 후 발생한 해양분쟁일 것과 

합리적인 기간동안 협상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강제 

조정절차의 진행절차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가 내린 엔리카렉시에호사건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도 향후 우리나라가 체포하거나 나포한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의 처리문제에 간접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소는 이탈리아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부탁하여 사실상 거절된 잠정조치명령청구를 중재재판소에 다시 

제기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관점에서 인도에 

보석상태로 체류중인 이탈리아 해병을 조건부로 이탈리아로 귀환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명령은 이전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명령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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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는 것이며, 잠정조치명령의 요건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인도적 

배려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동 재판소가 내린 남중국해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은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4월 18일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배제선언을 기탁한 

바 있으며, 동 배제선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양 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집행 활동, 유엔 안보리의 권한수행 관련 분쟁은 동 협약상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배제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남중국해 중재판정에서는 협약 제297조와 

제298조에 관한 해석론에 따르면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관할권을 매우 넓게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중국이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중국의 군사활동 및 법집행활동에 관한 필리핀의 청구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관할권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런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립된다면 우리나라의 배제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회피하고자 

한 사안들이 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향후 주변해양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을 

행함에 있어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피소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중재재판소가 제시한 해양법협약 제121조의 해석기준 즉, 도서와 암석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중재재판소는 제121조에 대한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지형의 크기에 의한 판단을 부정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안정적인 인간 공동체의 지속’과 그 해양지형 자체에서 기인하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검토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관할해역 외측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구속력있는 국제문서 작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공해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설정,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을 인류 

공동유산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제도의 신설, 공해상 활동에 대한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부여,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개도국 능력배양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의무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 고려요소에 대해 2차례의 회의 기간동안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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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전 실무작업반회의에서 보여준 각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외에 많은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구속력있는 국제문서 

작성을 유엔총회 결의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향후 짧지 않은 기간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 문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공해질서를 뒤흔드는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문서의 내용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으며, 기존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 합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토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 해양수산부가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쟁점별로 전담기관 내지는 전담전문가를 지정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간의 국제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북극해 공해어업회의’는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중앙북극공해에서의 비규제어업을 사전에 방지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접근을 적용하여 북극공해어업을 

규율할 수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설치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북극공해어업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상업적 어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극연안 

5개국의 시도는 북극 공해에서 비연안국의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극 공해이용의 주도권을 북극 연안국이 갖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동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 북극문제에 대해 북극연안국과 대등한 당사국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를 감안하고, 무기한적으로 북극공해어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컨센서스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절차 채택을 통한 발언권 강화 및 자율적인 

시험조업의 시행여건 확보 등을 주요 협상전략을 채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긴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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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Cases, Legislation, Books & Articles, Key Activities 주요 내용 소개

1. Legislation

(1) 중앙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방지에 관한 협정 미국 초안(U.S. Draft on the Prevention 

of Unregulated High Seas Fishing in the Central Arctic Ocean)

중앙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방지에 관한 협정

(미국 초안)

2015년 11월 2일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최근 중앙북극해 공해지역 대부분이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있을 때에는 이러한 지역 

에서의 어업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결빙분포가 변화되었고 그와 관련된 현상들이 발생하였으며 북극해의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들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북극해 생태계가 현재까지는 인간의 활동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음을 주목하면서,

어족자원 및 기타 해양 동물들이 북극해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우리의 먹거리와 영양에 있어서 건강한 해양생태계 및 지속가능한 어업의 결정적인 역할을 

인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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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왕래성 어족을 포함하는 북극해의 어족자원이 연안국들의 어업관할권 및 중앙북극해 

공해지역 모두에서 발생됨을 인식하면서,

중앙북극해 공해지역을 포함하여 북극해를 덮고 있는 해빙이 최근 줄어들고 있음을 

주목하고,

다음의 국제조약들을 포함하여 중앙북극해 공해지역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어업과 관련한 

국제문서들의 조항들을 상기하며: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95년 경계왕래성 어족 및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이행협정(“1995년 협정”);

1995년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수행규범 및 관련 국제 실행계획;

2001년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억제 및 제거를 위한 국제 실행계획;

1995년 협정에 따라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여 공해 지역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제법 하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할 국가들의 의무를 

상기하면서,

최소한 하나의 현존하는 지역적 수산관리기구인 북대서양 수산위원회(the North 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가 중앙북극해 공해지역의 보존 및 관리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까운 미래에 중앙북극해 공해지역에서 상업적인 어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그 지역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믿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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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북극해 공해지역에서 규제되지 않는 어업이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열망하면서,

북극해 연안국들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자급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사용자들 사이에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지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북극해의 해양생물자원과 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과학연구를 

촉진하고 전통적이며 지역적인 지식을 과학적 지식과 통합시키기를 열망하며,

북극해의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에 있어서 북극거주민, 특히 북극 원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인식하면서, 

다음에 합의한다:

제1조

용어의 사용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a) “어족”이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에 정의된 정착성 어족 

(sedentary species)을 제외한 연체동물과 갑각류를 포함한다.

(b) “어획”이란 어족을 탐색, 유집, 설치, 포획 또는 수확하는 것 또는 합리적으로 어족을 

유집, 설치, 포획 또는 수확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이 협정은 캐나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및 미국의 어업관할수역에 완전히 

둘러싸여있는 중앙북극해의 단일 공해지역에 적용되며, 이하 “협정지역”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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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당사국들의 의무

1.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는 선박들이 오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적 

또는 소구역 수산관리기구 또는 어업관리방식에 따라 협정지역에서 상업적인 어업을 

수행하도록 허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수산관리기구는 승인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그러한 

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협정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현재 또는 미래에 

협정지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어족자원이 지속가능한 기초 위에 수확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어업이 협정지역의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 과학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들은 당사국들의 자발적인 

기부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것이며 각국의 자금 지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당사국들은 협정지역에서의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 활동의 조정을 통해 이 협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데에 동의한다.

4. 각 당사국들은 협정지역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어떠한 

비상업적 어업도 적절하게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모든 어업은 

위 제2항에 언급된 공동 과학연구 프로그램에 의해 공지된 과학적 권고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어떠한 어업도 이 협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한 어업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비당사국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비당사국들이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는 선박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조항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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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국들은 비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들이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검토 및 추가 이행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협정 지역에서의 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지역적 또는 소구역 수산관리기구나 어업관리방식의 설립을 

정당하게 하는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또는 그보다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수행되는 관련 공동 과학연구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활동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위원회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들을 구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북극 원주민 대표들이 포함될 수 

있다. 

제6조

서명

이 협정은 [국가 이름‘에 의해 [일자]부터 [장소]에서 서명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공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

발효 및 탈퇴

1. 이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해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다섯번째] 서면공지가 

외교적 채널을 통해 기탁국에 의해 수령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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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당사국은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기탁국에게 서면 공지를 송부함 

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탈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공지에는 탈퇴의 발효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협정의 탈퇴는 다른 당사국들 사이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bis

가입

1. 이 협정은 이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의한 서명을 마친 후에 가입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2. 가입 문서는 기탁국에 보관되어야 한다.

3. 발효 후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가입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8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또는 1995년 이행협정에 

반영된 국제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관할권 또는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과 양립될 수 있는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당사국들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다른 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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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탁국

________ 가 이 협정의 기탁국이 된다.

2015년 ____월 ____일 ____________에서 채택된 이 협정은 영어, 프랑스어 및 러시아어 

모두 동일한 정본이다. 









ISSUE  03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위성궤도 관리 제도 동향

신 홍 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홍균 교수는 파리 제1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이며 국민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135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위성궤도 관리 제도 동향

신 홍 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SSUE

03
정보통신분야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위성궤도 관리 제도 동향

Abstract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조약에 근거한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간 합의에 따라서 수립된 

무선규칙이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이용신청과 등록 및 국가간 이해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규정위원회는 무선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유권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성궤도의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는 상황에서, 무선규칙은 위성궤도를 신청한 자는 반드시 

7년 이내에 사용개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권리를 취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국가들은 권리 보전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국적이 다른 인공위성을 

임차하여 임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7년 시한의 

연장을 주장하기도 한다. 시한 연장은 그 궤도를 둘러싸고 국가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권리가 

경합되는 상황을 불러오기도 하며 이에 규정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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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 

규정위원회는 2016년도에 불가항력을 이유로 시한의 연장을 허용한 바 있고, 궤도의 

이용권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 있어서 동 위원회는 해당 사안별 결정에서의 선례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사안별 심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규정위원회의 판단 논리 및 국가들의 주요한 관행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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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유한한 천연자원으로서의 지구정지궤도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 국제기구는 관련 국제조약을 비롯한 

각종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궤도의 이용을 둘러싼 국가간의 권리의 조정과 책임의 

분배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 있어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궤도의 이용 신청, 및 권리 등록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동 국제기구는 이를 위한 조직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국제기구 고유의 입법 및 집행 기능으로서 특정한 논리와 관행이 법적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성궤도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최근에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취한 결정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조직 및 임무

1.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조직 및 기구

(1) 국제협약 및 규칙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라 칭함)은 

유선과 무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을 통한 협력의 도모를 목표로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ITU의 법률적 근거로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헌장이라 함) 제3조는 ITU의 근거 문서로서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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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국제전기통신협약( the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및 행정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s)이라고 규정하면서, 헌장은 협약의 

조항에 의해서 보완되면서 ITU의 기초 근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선규칙(Radio 

Regulations)이 위 행정규칙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장, 협약 및 행정규칙간에는 

상하 체계가 있기에, 협약과 행정규칙간의 상충시에는 협약이 우선하고 협약과 헌장간의 

상충시에는 헌장이 우선한다.  

ITU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헌장 제2조는 ITU의 기능을 무선주파수대역의 용도별 분배 

(allocation), 유해한 간섭의 배제를 위한 노력의 조정, 통신 표준의 촉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과 헌장의 당사자국가는 ITU가 정하는 무선규칙(Radio Regulations)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무선통신 관련 주요 기구

ITU헌장 제2장은 무선통신부문의 기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가. 무선통신회의

ITU헌장 제13조에 따라서 세계무선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는 

무선규칙의 제･개정 권한을 가지며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개최됨을 원칙으로 한다. 협정 

제17조에 따라서 회의의 의제에는 규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활동에 대해서 지시 및 검토 

등이 포함된다. 

나. 규정위원회

ITU헌장 제14조는 무선규정위원회(the Radio Regulations Board, 이하 “RRB”라 칭함) 

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RRB 위원은 회원국들이 자국민들중에서 추천한 자들중에서 전권 

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에서 선출되며 RRB 위원은 국가를 대표(representing) 

하여 행동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 RRB의 주요 임무는 절차규칙(the Ru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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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ROP”라 칭함)의 제정, 절차규칙의 적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심의(consideration) 및 주파수의 지정 및 이용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추가 임무의 수행 

등이다. 추가 임무는 ITU 이사회(Council) 및 회원국이 참석하는 각종 회의(conference)에 

따라 정해진다.

다. 무선통신사무국

ITU헌장 제16조는 무선통신사무국(Radiocommunication Bureau, 이하 “사무국”이라 

칭함)의 설치를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협정에 위임하고 있다. 협정 제12조는 사무국의 

주요한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사무국은 무선규칙의 적용에 관해서 주관청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처리하고 주파수등록대장을 관리한다. 유해한 간섭에 있어서 사무국은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서 그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수행하여 규정위원회 

(RRB)에 보고한다.

2.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임무

(1) 지구정지궤도에의 공평한 접근

ITU 헌장 제44조는 주파수와 지구정지궤도를 한정된 천연자원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용이 

합리적, 효율적 및 경제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모든 국가들이 공평한 접근(equitable 

access)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한 접근의 개념에 대해서 ITU의 관련 문서가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궤도의 

이용권은 영구적이지 않다. WRC-03에서 채택된 Resolution 2의 제1조는 무선통신사무국에의 

주파수 등록 및 그 사용은 해당 국가에게 영원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타국의 

위성망 수립에 장애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Resolution은 사무국에 

이미 등록한 국가는 새로운 위성망의 수립을 용이하게 할 모든 실무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무국이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선점자 우선원칙에 대해서 무선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무선규칙 제9.6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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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칙은 무선규칙 제9조 전체에서 먼저 신청한 국가가 여하한 우선권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 

(2) 분쟁의 해결과 조정

ITU 헌장에 따른 분쟁해결의 대상은 헌장, 협정, 및 무선규칙과 같은 행정적 규칙 등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다. 헌장은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 또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에 의한 해결, 또는 상호 합의한 방식에 의한 해결, 또는 ITU협정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른 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헌장 제56조는 분쟁 해결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반면에 분쟁해결에 관한 선택적 강제 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on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에 서명한 ITU 당사국들은 

ITU협정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분쟁 해결의 당사자는 조약의 

당사국, 즉 주관청이다. 

유해한 전파간섭의 경우에는 무선규칙 15.43 내지 15.46에 따라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의 개입하여 전파간섭의 원인을 판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지구정지궤도 확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헌장, 협정 및 무선 규칙 등에서 사무국이 

분쟁 해결에 대해서 권한 또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조항은 없다. 다만, RRB가 

사실상의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특정 사안에 대해 RRB는 무선규칙에 따라서 

구속력있는 결정을 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는 분쟁해결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1) b) the intent of Nos. 9.6 (9.7 to 9.21), 9.27 and Appendix 5 is to identify to which administrations a request 

for coordination is to be addressed, and not to state an order of priorities for rights to a particular orbital 

position;

c) the coordination process is a two way process. This understanding was included in the Radio Regulations 

by WARC Orb-88 with the adoption of the former RR provision No. 1085A which was confirmed by 

WRC-97 in No. S9.53 ;

d)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9 no administration obtains any particular priority as a result of being the first 

to start either the advance publication phase (Section I of Article  9) or the request for coordination 

procedure (Section II of Article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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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성궤도와 주파수 확보를 둘러싼 주요 쟁점 및 동향

1. 무선규칙의 주요 내용

(1) 위성망의 신청 및 사전공표

자국 정부 또는 기업이 위성궤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ITU 헌장 및 협정상 이를 

Administration으로 표시하는바, 이하 “주관청”이라 칭함), 즉 주관청은 ITU에 사용하고자 

하는 궤도의 내역 및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등을 신청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성의 궤도와 사용하는 주파수를 총괄하여 “위성망”이라고 하며 ITU에 대한 그러한 신청을 

“위성망신청”이라고 한다. 특히 인공위성의 제작 기간, 및 전파간섭의 탐지 등의 어려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선규칙은 위성망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성망의 “사전공표”(Advance 

Publication)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무선규칙 제9조의 제1항(Section)은 사전공표의 절차와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 주관청의 사전공표 일정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주관청은 사무국에 

위성망의 “사전공표 정보”를 해당 위성망의 실제 사용”(“bringing into use” 이하 “BIU”라 

칭함) 개시 빠르면 7년 전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2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공표 

정보에는 “위성망의 사용 개시일”(the notified date of bringing into use) 등과 같이 

Appendix 4에 나열되어 있는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를 일반적으로 API/A 

문서라고 한다. 사전공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사무국이 판단하면 사무국은 사전공표 

정보를 격주간으로 각 주관청에게 회람시키는데 이를  BR International Frequency 

Information Circular (Space  Services) (이하 “BR IFIC”라 칭함)이라고 한다. 

(2) 위성망의 조정

신청에 이어서 위성망들간의 주파수 간섭 문제 등의 사전 해결을 위해서 이른바 조정 

단계가 개시된다. 조정단계는 무선규칙 제9조의 Section II에 규정되어 있다. 주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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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U하기전에 타 주관청과 주파수의 간섭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BR 

IFIC를 통해서 공표된 위성망 정보를 인지한 주관청이 해당 위성망이 자신의 위성망과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면 조정요청을 사무국에 통지한다.(무선규칙 9.30) 이러한 

사전공표정보와 조정요청 등을 접수하면, 즉 관련 정보가 완성되면(complete information, 

무선규칙 9.34) 사무국은 그 정보를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규칙 등의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접수 4개월 이내에 BR IFIC에 공표한다.(무선규칙 9.34, 9.35 및 9.38) 

BR IFIC에는 사무국이 판단하기에 조정이 필요한 주관청의 명단이 포함된다(무선규칙 

9.36) 사무국이 판단한 명단에는 없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청은 BR IFIC의 공표 4개월 이내에 해당 주관청 및 사무국에 조정 요청을 통보하여야 

한다.(무선규칙 9.41) 사무국은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조정에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Special Section에 공표하여야 한다.(무선규칙 9.42) 한편 조정 요청을 접수한 

주관청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그 동의한다는 의사를 BR IFIC의 공표 4개월 이내에 사무국 

및 해당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무선규칙 9.51)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BR IFIC의 공표 4개월 이내에 사무국 및 해당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무선규칙 9.52) 조정 요청을 받은 주관청이 이러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결정을 

안하거나, 부동의하는 경우에 조정 요청 주관청은 사무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무선규칙 9.60) 지원 요청에 따라 사무국은 해당 주관청에 조정 신청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무선규칙 9.62) 또한 만약에 조정 당사자간의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사무국이 

전파 간섭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무선규칙 9.63)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사전공표 자료를 공표한 주관청은 BR IFIC의 공표로부터 6개월 

동안은 주파수등록대장(the 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이하 “주파수 

등록대장”이라 칭함)에 자신의 주파수 등록 신청을 연기하여야 한다.(무선규칙 9.64) 6개월 

경과일에도 조정이 실패한다면(무선규칙 9.65), 사무국은 주파수등록대장에 등재함에 

있어서 그 간섭가능성(무선규칙 11.32A 및 11.33)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토결과가 긍정적 

이라면 등록대장에 등재한다.(무선규칙 11.38) 

그런데 위성망 신청서가 폭주하여 사무국의 업무과중이 발생하고, 위와 같은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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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내에 수행할 수 없음을 경험한 결과, ITU는 무선규칙을 WRC-2000에서 개정하여, 

심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청들에게 그 사실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예컨대, 사무국은 위성망을 신청한 주관청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회람시키는 

경우에 “접수된 대로”(“as received”)임을 명시하여 BR IFIC를 공표하고 있다.

(3) 위성망 등재 삭제

무선규칙 제11.44조에 따라서, 사전공표 정보를 사무국이 접수한다고 인정한 날(the date 

of receipt, 이하 “접수 일자”라 칭함)로부터 7년 이내에 위성망이 실제 사용되어야 (bringing 

into use, 이하 “BIU”라 함)한다. 또한 동 조항은 7년 이내에 BIU 실적이 없는 주파수 

지정은 사무국에 의해서 취소된다(“shall be canceled”, 이하 “삭제”라고 칭함)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삭제 대상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정보가 아니라 위성망 신청에 포함된 

정보이다. 그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해당 위성망 신청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음과 같은 의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IU 이전에 사전공표된 위성망의 전파지정은 7년의 시한내에 등록대장에 임시 등재되는 

지위를 갖는다. 임시 등재는 BIU가 확인되지 않으면 삭제된다. 즉 해당 주관청의 별도의 

통지가 없는한, 사무국은 7년 시한의 만료 늦어도 15일 이전에 해당 위성망이 실제사용 

(BIU)되었음을 확인하라는 촉구 문서를 해당 주관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주관청이 

BIU하겠다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위 확인을 통보받지 않는 경우에 등록대상에의 

임시 등재를 삭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 사무국은 주관청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무선규칙 11.47)

BIU의 구체적 요건으로서 제11.44B조에 따르면, 인공위성이 지정된 주파수를 수신 및 

발신하는 성능을 갖추고 해당 궤도에 90일 동안 끊김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90일 

만료전 30일 이내에 해당 주관청은 그 사실을 사무국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인지 

하게 된 사무국은 가능한한 조속히 이를 BR IFIC를 통해서 회람시켜야 한다. 만약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해서 볼 때에 BIF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 무선규칙 13.6조가 적용된다.

2) 무선규칙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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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규칙 제11.48조에 따르면 위성망 신청의 접수 일자로부터 7년의 시한이 만료된 후에 

위성망 신청 정보가 삭제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청이 위성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둘째 위성망 사전공표 및 조정의 결과 등을 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셋째 WRC-12의 Resolution 49에 따른 “필수정보”(due diligence information)을 제출 

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만 이러한 사유에 따라 삭제하는 경우에 사무국은 해당 주관청에 

7년의 시한 만료 6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무선규칙 제13.6조에 따라 BR은 주파수 등록원부에 등재된 위성망을 삭제, 또는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등재된 위성망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 또는 실제 운용이 

사전공표된 위성망 정보(즉 Appendix 4에 따른 정보)상의 조건 및 특성과 다름을 나타내는 

신뢰할만한 정보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RRB는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정보가 확보되면 

사무국은 해당 주관청과 협의(consulting)하고 아울러 위성망의 사용여부에 대해 해명 

(clarification)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무국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일정 기간동안 사무국의 요청에 해당 주관청이 

불응할 경우에 사무국은 RRB에 통지하고 RRB의 결정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관청이 불응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한편 RRB가 삭제 또는 수정을 심의하는 동안에도 

사무국의 검토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3) 즉 사무국과 해당 주관청간에 사실관계 등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RRB가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RRB는 해당 주관청 

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받되, 그 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4)

3) 13.6 b)

   ...

   In the event of non-response or disagreement by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the entry will continue to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Bureau when conducting its examinations until the decision to cancel or 

modify the entry is made by the Board.

4) 13.6 b)

   ...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and the Bureau, the matter shall be carefully 

investigated by the Board, including taking into account submissions of additional supporting materials 

from administrations through the Bureau within the deadlines as established by the Board. (WR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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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

(1) BIU의 시한연장 문제

무선규칙 11.44에 따라서 BIU는 사전공표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무국이 판단하여 접수를 인정한 날(the date of receipt, 이하 “접수 일자”라 칭함)로부터 

7년 이내이어야 하고, 7년 이내에 BIU 실적이 없는 주파수 지정은 사무국에 의해서 취소된다.

무선규칙 11조에 따른 BIU의 시한은 WRC-03 이전에서는 5년이었고 최대 연장 기간은 

2년이었다. 연장 사유는 발사실패 또는 연기, 위성망 조정에 따른 위성의 설계변경, 재정적 

문제 및 불가항력으로 특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무국은 거의 모든 위성망이 2년의 연장을 

신청한다는 점을 경험하고 WRC-03에서 제11조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시한이 

7년으로 규정되었다. 

WRC-03 이후에 시한연장은 각 신청별로 이루어졌다. WRC-12에서는 co-passenger로 

인한 시한연장을 보다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고, 특히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시한 

연장이 허가됨을 문서화하는 결의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RRB가 개별 

신청별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점, 특히 결의를 채택하게 되면 다루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결의 채택 방식은 선택되지 않았다.5)

RRB 60차 회의에서 ITU의 법률고문은 WRC-12의 위와 같은 결정은 주관청들이 

불가항력을 이유로 시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RRB가 심사할 권한을 가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6) 또한 RRB는 불가항력의 개념을 정하기 보다는 ITU가 UN의 특별 기관인 

만큼, RRB는 국제법위원의 불가항력 개념에 관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회의 의장은 

지적하였다. 

법률고문은 불가항력의 해당 사유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국제법상 불가항력이라고 생각 

되는 사건의 조건을 설명하였다.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첫째 사건이 의무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고, 의무자 

5) RRB 60차 회의록 7면

6) 위 회의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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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아니며, 둘째 예상되지 않았던 사건이고, 또는 예상가능 

했더라고 피할 수 없거나 막을 수 없는 사건이어야 하며, 셋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하며, 넷째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사건과 의무의 불이행간 

에는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은 추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의무자는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012년 WRC plenary meeting의 2월 15일 자 회의록은 BIU 여부에 따라 주파수 지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의 연장 문제는 RRB가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para.3.20, Document 554) 

또한 WRC-15의 제7조 Plenary meeting의 2015년 11월 20일자 회의록은 불가항력의 

경우에 RRB가 시한의 연장여부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para. 3.19, 

Document 504)

(2) 위성궤도와 주파수 확보를 위한 위성의 편의치적

가. 무선국에 대한 관할권의 근거

ITU협약, 구성조약 및 무선규칙상 주관청이 무선국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 

된다. 무선규칙을 보면 주관청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전파의 송출을 검사하여야 할 주관청(무선규칙 제3.14조), 

- ITU 협약, 구성조약 및 무선규칙의 위반시에 해당 무선국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주관청(무선규칙 제15.20조), 

- 간섭을 주는 무선국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는 주관청 및 간섭을 받는 무선국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는 주관청(무선규칙 제15.31조)

위 규정들에서 무선국이 특정 주관청의 관할권하에 있음이 전제되고 있다. ITU 무선 

규칙상 지구정지궤도상의 인공위성은 우주국(Space Station)으로 분류되는데, 우주국도 

무선국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관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무선규칙은 그 관할권을 갖는 주관청과 무선국과의 연결관계(link)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달리 말하면 해당 주관청이 왜 그 무선국에 대해서 관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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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지에 대해서는 무선규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선국들이 해당 주관청의 

영토내에서 운용되기에 영토관할권이 적용되기에 무선국에 대한 관할권이 명시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추론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국의 경우에는 우주공간에 주관청의 주권이 

미친다고 볼 수 없기에, 영토관할권 밖에서 우주국이 운용되는 것이므로 관할권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 관할권과 국적

1967년 우주조약, 1972년 우주물체의 등록조약 및 1972년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조약은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한 조약, 어느 

한 조항도 국적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우주물체의 등록이 사실상의 국적 부여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등록의 명시적인 효과가 제8조에 따라 “관할권 및 통제권” 
인데, “관할권 및 통제권”이 1982년 UN해양법 협약의 경우처럼 국적의 부여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은 양분된다.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이 국적을 

갖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된다(mutatis mutandis)고 보는 설과 국적 부여에 

이르지 않는 “관할권 및 통제권”에 한정된다고 보는 설 등이다.7) 궁극적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이 우주물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1972년 우주물체 

등록 조약의 체약 국가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주물체의 국적 문제는 

국내법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주요 관행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통가 왕국이 그러한 방식의 위성망 신청을 공개적으로 행한 

최초의 국가다.8) 1993년 통가 왕국은 자국이 주관청으로 확보한 지구정지궤도 6개 중에 

7) Bin Cheng,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States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Especially by Non-Governmental Entities”, Essays in Honour of Wang Tieya, Ronald St. John MacDona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4, 148면

8)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 “Study on the Global Practices for Assigning Satellite Licences and Other 

Elements”, 용역보고서 , 2010년11월,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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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를 미국 기업에 사실상 임대(rent)했고, 러시아에서 구입한 위성 2기를 두 궤도에 

위치시킨 바 있다. 당시에 인도네시아는 통가의 위성확보가 법리상 부적절하다고(“wrong 

in law”) 주장하면서 통가가 사용하지 않는 1개 궤도에 위성을 위치시키기도 하였다.9) 

통가왕국 사례는 지구정지궤도 사전신청 및 조정절차 규정이 무력해지는 이유로서 당초에 

조정 대상과 원인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던 인공위성을 기업이나 주관청이 확보하고자 하는 

궤도에 상대방보다 먼저 이동시키는 최초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10)

우주물체의 국적을 불문하고 주관청이 변경되는 관행의 획을 그은 중요한 사례는  Intelsat의 

민영화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이 주관청이 된 사례이다.11) 1997년 Intelsat의 회사 

분리(spin-off)로서 New Skies Satellites사가 수립되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게 되었다. 

Intelsat은 2000년 11월 총회에서 민영화 이행방안으로 위성 자산을 별개의 법인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그 법인의 관할 소재 국가를 Bermuda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ITU에의 위성망 통지를 위한 주관청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미국이 22개의 위성과 

그 궤도의 주관청이 됐다.12)

또한 국내법령상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이 주관청으로 등록되어 있는 위성망 사용이 허가 

되기도 한다. 미국 FCC는 미국 위성을 위한 궤도가 있는 경우에 대체 위성의 사용을 허가할 

것이라고 위성허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식화 하였다.13) 또한 위 규정에서 기술적으로 

동일한 위성만이 대체 위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ITU 조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위성이 

대체위성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2003년에 네덜란드 정부가 주관청이었던 

New Skies의 NSS-7 위성을 대체위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바 있고, 2005년에는 

당초 미국이 주관청 이었다가 허가 만료후에 캐나다가 주관청이 되었던 DIRECTV 5 위성을 

다시 미국 주관청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한 바 있다.  2010년에는 ProtoStar사의 파산 후에 

9) Tiyanjana Maluwa, “International Law in Post-Colonial Afric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년, 346면

10) Ibid. 310면

11) Intelsat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김종복 저, 「신 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년, 124 - 126면

12) Patricia McCormick, and Maury J. Mechanick, “The Transformation of Intergovernmental Satellite 

Organisations: Policy and Legal Perspectives”, Martinus Nijhoff, 2013년, 97면 

13) Amendment of the Commission"s licensing rules and policies, first report and order, 18FCC Rcd 1079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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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sat이 인수한 위성을 미국 정부가 주관청이 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관행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 국가가 타 국적 인공위성을 기업이 구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국의 명의로 지구정지궤도를 확보한다. 또는 기업이 자신의 국적이나 시장 

지역과 관련이 없는 주관청의 명의로 지구정지궤도를 확보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상용 선박의 절반 이상이 국적 획득에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 편의치적(便宜置籍, flag 

of convenience)과 같다.14) 

라. 관련 사건 : 이란 Zohreh-2 위성망과 Eutelsat의 동경 25.5도 분쟁

기초 사실

동경 26도에 이란은 10여 년 전에 Zohreh-2 위성망 신청을 수행한 상태였고 Eutelsat은 

2013년에 동경 25.5도에 카타르와 공동으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다. Eutelsat과 

프랑스는15) 이란의 동경 26도에 대한 위성망 신청은 3년 동안 “실제 사용” 실적이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이란이 ZOHREH-2 위성망을 2009년 5월 21일 

운용 휴지 이전에 주파수대역 14.0-14.5GHz, 10.95-11.2GHz 및 11.45-11.7GHz 에서 

정규적으로 운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2011년 7월에 사무국에 요청하였고 사무국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확인 결과 이란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등록원부에 등록된 이란의 

ZOHREH-2 위성망 신청을 전파규칙 제13.6조에 따라 삭제하였다.

이에 이란은 Eutelsat의 Eurobird 위성을 Arabsat이 임대하였고 그 중 일부를 Zohreh-2 

위성망이 재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Arabsat의 중계기 단위가 아니라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란은 2001년~2010년 동안 대체위성으로 러시아의 GORIZONT-38, 미국의 

PAS-5, 프랑스의 EUROBIRDTM2 위성을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14) 선박과 국적 부여 국가간의 진정한 연결관계(genuine link)의 존재를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치적 국적이 사실상의 관행이 된 것에 비추어보면, 우주물체와 국적 국가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편의치적 행태는 일반적 관행으로서 정당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편의치적에 대해서는 유병화 외 2인 공저, 「국제법 II」, 법문사, 2000년, 5면 참조

15) 국가만이 주관청 자격으로 ITU에 대표권을 가지므로 Eutelsat의 위성망 신청을 프랑스 정부가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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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로서는 자신이 대리하는 위성망을 상대방이 사용하여 이용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위성망 이용계획에 대항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프랑스는 EUROBIRDTM2 위성을 

ZOHREH-2 위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이란에 허용한 적도 없으며 그렇게 운용된 적도 

없음을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사무국은 Zohreh-2 위성망 신청의 삭제 결정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양측에게 상호 

수락할만한 이해로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고 RRB 회의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다. 

RRB의 논의와 결정

RRB는 제55차 회의(2010년 11월 29일-12월 3일))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여 Zohreh-2 

위성망의 권리를 인정하되 분쟁은 당사자간의 해결에 따른다는 결정을 하였다.16) 뒤이어 

열린 제56차 RRB 회의에서는 사무국의 결정에 대해서 각국의 반대와 이의가 제기되었다. 

프랑스는 특정 주관청이 타 주관청의 책임하에 있는 우주국을 해당 주관청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위성망의 주파수 할당을 사용개시 하였다고 통고하거나 혹은 자신의 

위성망의 주파수 할당을 정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RRB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프랑스는 현행 ITU협약 및 무선규칙상 타 주관청의 

동의 없이 그러한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란이 PAS-5 (26.15°E) 위성 

으로 2002~2008 기간 동안 ZOHREH-2 할당을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PAS-5의 

운용 주파수가 ZOHREH-2 할당 주파수와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PAS-5 위성을 이란에 

대여한 적도 없으며 PAS-5 위성 운용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16) RRB의 결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ZOHREH-2 위성망의 주파수 할당에 무선규칙 제13.6조를 적용하지 않을 것과 그 위성망 신청을 등록원부(MIFR)에 

그대로 유지할 것. 따라서 사무국은 이 결과에 대하여 후속조치  할 것;

둘째, 지구정지궤도 동경 26도 주변에 여러 위성들이 운용중에 있다는 것과 조정(coordination)은 양방향이라는 것 및 

무선규칙 제9조의 적용에서 사전공표나 혹은 조정절차를 위한 요청을 먼저 시작하였다는 결과로 어느 주관청이든 

특정한 우선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전파규칙 제9.6호 참조)을 인식하고 

셋째, RRB는 이란, 프랑스 및 사우디아라비아 주관청들에게 동경 26도 주변에서 위성망들을 운용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상의 호의와 상호존중 및 결의 2(WRC-03개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정협의를 계속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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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이하 “FCC”라 함)가 인가한대로 위성을 운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서한을 

제56차 RRB 회의에 제출하였다. 카타르는 향후 위성망운용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로 

지구정지궤도와 스펙트럼의 합리적인 사용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EUTELSAT을 대표하는 프랑스를 지지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RRB의 재고를 요청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이란이 미국의 PAS-5와 EUROBIRDTM2를 대여하여 ZOHREH-2 

위성망의 주파수 할당을 사용했다는 2004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 6개월 동안에는 

사실상 ZOHREH-2 위성은 운용휴지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전파규칙 제11.49조에 규정된 

운용 휴지기간 2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 위성망의 주파수할당은 주파수등록원부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RRB는 프랑스가 제공한 자료와 주장을 근거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반대와 이의 제기에 대해서 RRB는 주관청간 조정을 우선시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RRB는 지난 제55차 RRB회의의 결론들은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결정된 것이므로 모든 사항들이 함께 속행되고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동일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파수등록대장에 등재된 주파수를 삭제함에 있어서 ITU의 

사무국과 주관청은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RRB는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Zohreh-2 위성망 사건에서 RRB는 위성망의 BIU 여부에 대해서 주관청인 이란이 사용한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자 등록원부에 삭제하면서 무선규칙 제13.6조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란이 중계기 단위가 아닌 주파수 대역 단위로 사용한 실적을 주장하자, 

RRB는 무선규칙 13.6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즉, 당사자간의 조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RRB는 자신의 업무를 한정했다. 

무선규칙 제13.6조의 문언 해석상 주관청과 사무국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 결정을 RRB가 취할 수 있다. 그러나 Zohreh-2 위성망 사건에서 RRB는 삭제 또는 

수정이 아니라, 아예 제13.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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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련 사건 주관청 변경 Spectrum Five사와 SES사의 서경 96.2도 분쟁17)

지구정지궤도의 공평한 접근을 위해서 ITU가 정한 분배 plan상 Bermuda는 서경 96.2도 

상의 32개의 BSS채널중에 16개를 할당받고 있다. 이 분배 Plan에서 16개가 아닌 32개를 

BSS용으로 버뮤다가 사용하겠다는 변경 신청, 즉 Bermudasat-1 위성망신청을 버뮤다 

정부를 대리하여 영국이 ITU에 제출하였다. 이 위성망 신청의 접수일은 2005년 4월 

15일이며 따라서 2013년 4월 14일까지 BIU하여야만 삭제되지 않는다.

버뮤다 정부는 룩셈부르그 소재의 SES사의 위성망 사용을 원했고, SES사는 미국 국적 

위성인 EchoStar 6호를 영국이 위성망 신청한 그 궤도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정 

당시에 EchoStar 6호는 서경 76.8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에 EchoStar 6호 위성이 

이동하여야 했다. 

반면에 네덜란드 소재의 Spectrum Five사를 대표하여 네덜란드 정부가 2011년도에 서경 

95.15도에 BSSNET3-95W 위성망 신청을 하였다. Spectrum Five사는 Bermudasat-1 

위성망과의 간섭이 없어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 2013년 4월 14일까지 Bermudasat-1 위성망 

신청의 BIU가 안되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했다. Spectrum Five사는 삭제 

요건중의 하나인 “송출 및 수신 능력의 미확보”가 정부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 국내법상의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삭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다. 

한편 EchoStar사는 위성 궤도변경신청 절차를 긴급한 경우, 또는 실험용 무선국 등의 

사용에 대해서 임시로 특정된 기간 동안만 사용을 허가하는 특별임시허가(Special Temporary 

Authorization. 이하 “STA”라 함)제도를 통해서 2013년 2월 20일에 FCC에 STA를 

신청하였다. 이에 Spectrum Five사는 미국 FCC에 STA 허용에 반대하는 이의(petition)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미국 FCC는 해당 지역의 위성방송 수신이 끊기지 않아야 할 긴급한 

상황이 존재함을 인정한다고 판단한다면서 STA를 부여하였다. 

17) 2015년 발표 논문 “지구정지궤도의 사적 거래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에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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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B 결정

Spectrum Five사는 FCC의 결정이 재량 일탈로서 STA 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Spectrum Five사는 ITU 무선규칙 11.44B가 규정하고 있는 BIU의 

판단 요소인 송출 및 수신 능력(capability)이 필요한 정부 허가의 획득 여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으나,18)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19) 또한 Spectrum Five사는 

ITU의 2013년 1월자 회원국들에 보낸 서신에서 “ITU는 위성운용자가 해당 주관청에 

신청하였는지를 물을 수도 있다”고20) 밝히고 있으므로 정부 허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Spectrum Five사의 주장은 ITU 서신의 문맥상 의미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즉 ITU는 2012년 5월에 회원국들에 보낸 서신에서 위성임차인 경우에 

주관청은 타 주관청의 책임하에 있는 우주국을 사용하여 자신의 위성망 신청상의 위성망을 

사용할 수 있고, 우주국을 책임하에 두고 있는 주관청은 그 우주국의 사용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반대할 수 있고, 반대가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는 바, 문맥상 여기서 

주관청이 발부하는 허가증을 ITU가 요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조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ITU는 국내법에 따른 규제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위성의 임대사용에 

대해서 사무국은 해당 주관청이 송부한 정보 및 국제적 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 중요한 

것은 ITU에 등재된 주파수와 궤도를 사용하는 우주국을 두고서 특정 주관청이 자신이 아닌 

타 주관청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에 사무국은 해당 주파수와 궤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사무국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예컨대 주어진 유효 기간 내에 BIU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위성망은 

등록원부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18)무선규칙 제11.44B “A frequency assignment to a space station in the geostationary-satellite orbit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brought into use when a space station in the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with 

the capability of transmitting or receiving that frequency assignment has been deployed and maintained 

at the notified orbital position for a continuous period of ninety days.”

19) Spectrum Five LL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July 11, 2014758 F.3d 254

20) “the ITU may request “the satellite network operators’ license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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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ITU는 주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해당 우주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2013년 9월 3일 ITU는 Bermudasat-1 위성망 신청을 주파수등록대장에 등재하였다.

Ⅲ. 2016년도 RRB의 주요 결정

1. 위성망 사전조정 자료의 수정 문제 : 

프랑스 주관청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11월 28일자로 프랑스 주관청이 WRC-15에 

따라서 신규로 할당받은 13.4-13.65GHz의 FSS용 위성망을 사용하고자 사무국에 사전공표 

자료를 통보하는 등의 공표 절차를 이행하였다. 

카타르 주관청에 따르면, 위 “as received”로서의 사전공표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선 

규칙이 정한 규격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ITU 사무국은 BR IFIC 

2823회람에서 위 위성망을 “formally published” 위성망으로 취급하면서 사무국의 

검토결과 의견은 “문제없음”(favourable)이었다. 카타르 주관청이 RRB가 검토하여 as 

received 사전공표자료에 대한 사무국 검토결과를 철회하고, 또한 프랑스의 위성망 신청은 

무선규칙 9.58가 규정하고 있는 수정절차가 적용되어, 수정된 후에 다시 사전공표 신청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국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11월 29일에 프랑스 주관청으로부터 사무국 위성망 

신청을 접수하였고, 사무국이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하기 전인 2015년 12월 7일에 사무국은 

기제출된 데이타에 착오가 있음을 알리는 문서를 프랑스로부터 접수하였고, 뒤이어 2016년 

1월 5일자로 사무국은 BR IFIC 2810을 회람시켰는데, 프랑스가 지적한 착오를 수정하지 

않고 “as received” 상태 그대로였다. 카타르 주관청은 2016년 7월 26일자로 이의제기를 

접수시켰다.

또한 사무국 설명에 따르면 2016년 7월 5일자 BR IFIC 2823은 착오를 수정한 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문제없음”이었고, 카타르는 수정되지 않은 as received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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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검토하였다. 

프랑스는 경미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사무국이 수정하여 회람시키는 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프랑스는 카타르의 주장은 ITU 구성문서 제1조에 

명시된 국제협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RB는 무선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정하고 카타르 주관청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특히 RRB는 “as received” 정보를 주관청들이 간섭여부를 평가하는 정보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2. BIU 시한 연장 문제

(1) 인도네시아 사례

인도네시아의 Telkom-3 위성의 발사가 실패하여 위성은 전손되었고, 이에 인도네시아 

주관청은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아서 위의 시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푸아 뉴기니아는 2009년 8월 28일자로 NEW DAWN 21 위성망 신청을 ITU에 접수 

하였다. 따라서 위성망의 실제 사용개시 시한은 2016년 8월 28일이었다. 위 위성망을 

사용할 위성의 제작계약이 2013년 체결되고 발사 계약도 2013년에 체결되어 위성발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발사서비스 제공사인 프랑스의 ArianeSpace사가 발사체에 같이 

탑재하고갈 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사 연기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실제 사용 

개시 시한을 파푸아 뉴기니아 주관청은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이 주관청의 

통제 밖에 있음을 이유로 RRB 시한연장을 요청하였다.21)  

RRB는 인공위성의 제작은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주관청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co-passenger 문제는 주관청의 통제 밖 사항의 전형적인 예 라는 

21) RRB 73차 회의 보고서 2016년10월 17-21,  Document RRB16-3/11-E 21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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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베트남의 VINASAT 위성망 쟁점에 대해서 WRC-07회의는 RRB에게 co-passenger 

문제에 대한 권한을 인정한 바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4개월 연장하였다.22)

(2) 브라질 사례

브라질 주관청은 발사체의 발사일정 연기를 이유로 BIU 시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발사 일정이 co-passenger 위성의 제작 

지연으로 인해서 2016년 11월에서 2018년 2월로 연기되었다고 주관청은 통보하였다. BIU 

시한은 2016년 10월 7일이었다. 

co-passenger 문제로 인한 발사일정의 연기를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취급하여 

불가항력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RRB는 검토하였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 및 

co-passenger 사유 둘 중의 하나만 충족하여도 시한연장은 허가될 수 있다고 RRB는 판단 

했다. 

한편 브라질 주관청은 co-passenger 지연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3자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RRB의 검토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다. 즉 브라질 주관청은 입증 자료를 사무국에는 제출하였지만 이를 RRB에는 

전달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RRB는 자료를 보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었다. 이에 RRB는 

입증 자료를 검토한 사무국의 의견을 신뢰하고 판단하기로 하고 시한연장을 결정하였다.  

(3) 러시아 사례

러시아 주관청이 동경 17도 상의 INTERSPUTNIK-17E, INTERSPUTNIK-17E-CK 

및 INTERSPUTNIK-17E-B 위성망의 BIU 시한 연장을 요청하였다. 위 위성궤도에 2011년 

12월 11일자로 AMOS-5 위성이 발사되어 운용되고 있었는데 2015년 11월 21일에 급작 

스러운 전력공급 이상으로 인해서 위성의 운용이 완전히 정지되는 전손(total failure) 

상태가 되었다. 러시아 주관청은 2015년 11월 22일자로 위 위성망의 운용 유예에 대해서 

22) RRB 비공개 회의록, Document RRB16-3/12-E, 23면, 9 November 2016, MINUTES OF THE 73rd MEETING 

OF THE RADIO REGULATIONS BOARD, 17-21,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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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 2016년 2월 3일자로 통보하였다. 러시아 주관청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2019년 

11월 21일까지로 1년 연장을 요청하였다.  

(4) 파푸아 뉴기니아 사례

위성이 발사되어 발사체로부터 분리된 후에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전화학 

추진체계(All-Chemical Propulsion)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전기 

추진체계(All-Electric Propulsion)가 실용화 되었다. 통상 기존의 6kw 클래스 통신위성의 

경우 발사할 때의 질량이 4톤 정도에서 2톤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위성에 들어가는 

가격요소로, 통신위성 자신의 가격은 전체의 45∼6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발사비용이 

전체의 25∼45%, 그리고 위성보험이 10% 정도라고 한다. 발사비용은 전화학추진 위성(All- 

Chemical Propulsion Satellites)과 전전기추진 위성(All-Electric Propulsion Satellites)을 

비교하면 발사비용만도 6,250만~7,500만 달러 정도의 절감이 가능하다. 

파푸아 뉴기니아 주관청은 그 추진체계를 사용하는 위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6 내지 

8개월이 더 소요되기에 BIU 시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을 이유로 하여 무선규칙의 

적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즉 위성의 발사 자체는 BIU 시한을 준수하지만 발사체로부터 

위성이 분리되어 궤도에 진입하는 데에 그러한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BIU의 준수여부를 

궤도진입하여 운용이 아니라 발사로 판단하여 달라는 것이 파푸아뉴기니아 주관청의 

요청이었다. 

RRB는 WRC-15에서 전전기추진체계에 관한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바 있다고 지적하였다. RRB는 그러한 적용 완화의 문제는 RRB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관청이 전전기추진체계를 사용하더라도 BIU 

시한을 준수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택했다.

이에 RRB는 파푸아뉴기니아 주관청의 요청을 거부하였다.23)

23) RRB 제71차 회의록, Document RRB16-1/22-E 23 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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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집트 사례

이집트는 동경 14도, 35.5도 및 44도에 위성망신청을 하였고, BIU 시한은 2019년 5월 

11일이다. 이집트 주관청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유로 BIU 시한의 연장을 요청 

하였다. 

이집트 주관청은 2011년 1월에 발생한 혁명과 2013년에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서 

이집트 경제가 악화되고 국가신용도가 하락 하였으며 외환보유고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이집트 정부가 위성사업을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가 없음을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해서 RRB 위원들은 경제적 사정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한다면 많은 주관청들이 

똑같은 사유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다른 위원들은 혁명 등의 사건은 

예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집트 정부의 통제밖의 상황이므로, ITU법률고문이 제시 

하였던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ITU는 후진국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 바 있기에 이집트 주관청의 요청을 수락하자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RRB 의장은 과거 이란 공화국의 사례에서 경제적 제재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RRB가 판단했었다는 점, 과거 후진국에 대한 고려로서 인정되었던 BIU 시한 연장사례인 

멕시코 사례에는 발사 실패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했었다는 점, 그래서 불가항력의 주된 판단 

기준은 기술적 요인과 자연적 재난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불가항력 인정에 반대 

하였다.

ITU법률 고문은 국제사법법원 및 중재재판 등에서의 법리는 혁명과 반란은 분명히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러한 논리의 첫째 요소는 그러한 상황이 

통제밖인가의 여부, 둘째, 예견가능한 상황이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가의 여부, 셋째,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해당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가의 여부라고 지적하면서,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서 이집트 정부가 위성사업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ITU 

법률고문은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주체는 RRB이지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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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RRB는 ITU 법률고문이 제시한 기준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이집트 주관청의 해당 

BIU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RRB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제기되어도 

그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24)

3. 위성망 등재 취소 및 복원 문제 

(1) 나이제리아 위성망 취소 사례

나이제리아 주관청은 NIGCOMSAT-1R 위성망을 BIU 하겠음을 2015년 8월 14일자로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또한 사무국이 2015년 4월 19일은 무선규칙 11.44B에 따라서 BIU 

시한종료라는 사무국의 제안이 나이제리아 주관청은 2015년 10월 19일자로 동의하였다. 

2015년 11월 11일자로 사무국은 나이제리아 주관청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동경 

42.5도에 NIGCOMSAT 1R 위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위 위성이 BIU인지의 

여부, 아울러 현재 해당 궤도에서 운용중인 위성의 식별에 대해서 무선규칙 13.6에 따라서 

나이제리아 주관청의 해명(clarification)을 요구하였다. 나이제리아 주관청이 응답하지 

않자 사무국은 2016년 3월 23일 및 5월 26일자로 다시 요청하였다. 2016년 7월 11일자로 

사무국은 무선규칙 13.6에 따라서 RRB에 궤도지정 취소 결정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나이제리아 주관청에도 이를 통보하였다.

RRB는 사무국이 무선규칙의 관련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틀림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 

위성망의 위성궤도 지정을 무선규칙 13.6에 따라서 취소하는데에 합의한다고 결정하였다.25)

(2) 이태리 위성망 등재 복원 사례

이태리의 SICRAL-4-21.8E 위성망은 2015년 10월에 사무국에 의해서 그 주파수 지정이 

취소되었었다. 당시 취소 사유는 위성망이 BIU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6년 초에 

이태리 주관청은 그 위성망이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ITU Constitution 제48조가 

24) RRB 제71차 회의록, Document RRB16-1/22-E 23 February 2016

25) RRB 제73차 회의 Document RRB16-3/11-E 21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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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군사적 용도에 관한 주관청의 전적인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ITU에 통보 

하였다.

취소 당시에 ITU 사무국이 해당 위성망이 BIU 하였는가를 이태리 주관청에 질의하자, 

이태리의 국방성이 회신하여 왔는데, 이태리 주관청이 제48조를 당시에는 원용하지 않았었고, 

이에 사무국은 취소 의견을 표시했었다. RRB도 당시에는 이태리 주관청이 제48조를 

명시적으로 원용하지 않는 한, ITU가 제48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위성망 

지정은 취소되었었다.

또한 RRB는 무선규칙 13.6조는 취소 당한 주관청이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에 관한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RRB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26)

이에 RRB는 해당 위성망 지정에 대한 이태리 주관청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성망을 다시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4. 주관청 변경 문제

노르웨이 주관청이 위성운용사인 Steam Systems의 요청에 따라서 STEAM-0, STEAM-1 

STEAM-2, 및 STEAM-3 위성망의 주관청을 미국으로 변경함을 승인했다고 RRB에 

통고하였다. 노르웨이 주관청은 RB가 주관청이 노르웨이에서 미국으로 2016년 7월 1일자로 

변경됨을 International Frequency Information Circular에  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노르웨이 주관청과 미국 주관청은 다른 위성망에 대해서는 조정권이 변경되지 않음을 

상호 확인했다고 ITU에 통고하였다. 또한 미국 FCC는 위 위성망에 대해 주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ITU에 통고하였다. 아울러 미국 FCC는, 원칙상의 문제로서, 궤도 

자원과 주파수 자원의 불법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여하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다. 특히 미국과 노르웨이 주관청간에는 이 거래에 관련된 여하한 보상도 없었다고 

미국 FCC는 확인하였다.

26) RRB 제71차 회의록, Document RRB16-1/22-E 23 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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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B는 이 요청이 첫번째 사례임을 확인하였다. 과거에는 국제기구가 위성망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국제기구의 회원국 중의 하나가 주관청 역할을 수행하다가 다른 회원국 

주관청에 업무를 이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국가가 주관청으로 관리하던 위성망에 대해서 

주관청 업무를 다른 국가에 이전하는, 달리 말하면 위성망의 관리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또한 RRB는 전자의 경우를 다루는 ROP는 제56차 및 제57차 RRB 

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를 고려한 ROP 규정은 없고, 아울러 RR에도 

이를 다루는 규정은 없다고 확인했다.27) 

이에 RRB의 위원들은 노르웨이 주관청과 미국 주관청의 요청을 ITU가 수용하면 위성궤도 

자원의 거래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안건을 

WRC나 전권회의가 다루어야 하거나, 또는 RRB는 이 요청을 심의하지 않고 각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점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결국 RRB는 두 주관청의 선량한 의사는 인정되는 바이나, 무선규칙의 어떤 규정도 이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사안은 권능있는 회의체가 다루는 편이 타당하지 RRB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RRB의 2016년 주요 결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BIU 시한의 연장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실패 등의 기술적 요인을 불가항력의 주된 

사유로 인정하되, 다른 사유에 관해서는 RRB의 권한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 견지되고 있으며, 또한 RRB의 결정은 선례구속의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27) RRB 비공개회의록, 2016년5월,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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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청들이 BIU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타 주관청의 위성을 사용하는 편의치적에 

대해서 RRB는 그 위성이 BIU 기준에 맞는가에 대해서 위성의 국적이나 관할권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고, 단지 위성이 해당 궤도에서 운용되고 있는가의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만 심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또한 RRB는 주관청들이 위성궤도의 

주관청을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RRB의 권한밖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RRB의 입장 및 결정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위성의 국적, 관할권 또는 위성궤도의 신청 주관청 등에 관련된 편의치적 문제에 

대해서 RRB의 결정 근거가 될 수 있는 원칙이나 규칙이 아직 없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무궁화 위성의 해외 판매로 인해서 해당 궤도에 대한 권리가 상실될 

수도 있었는 바, 그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RRB 및 각국의 관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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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6년 RRB 주요 Cases

1.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Papua New Guinea requesting a decision from 

the Radio Regulations Board on the bringing into use of frequency assignments to 

a satellite network with an all-electric satellite when the launching of the satellite 

is completed prior to the regulatory deadline

2.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Egypt regarding the status of the NAVISAT 

satellite networks

3. Submission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garding the status of the IRANDBS4- 

KAFL satellite network

4.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ACS-1 and MCS-1 satellite networks 

5. Submissions by the Administrations of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change 

of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for the satellite systems STEAM-0, STEAM-1, 

STEAM-2 and STEAM-3C

6.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Malaysia regarding the status of the MEASAT- 

91.5E-30B satellite network

7.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Brazil regarding the status of the STAR ONE 

D1 satellite network

8.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regarding the status 

of the INTERSPUTNIK-17E, INTERSPUTNIK-17E-CK and INTERSPUTNIK- 

17E-B satellite networks

9.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Indonesia requesting an extension of the 

regulatory time-limit to bring back into use the frequency assignments of the 

PALAPA-C3-K satellite network

10.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Papua New Guinea requesting an extension 

of the regulatory time-limit to bring into use the frequency assignments of the NEW 

DAWN 21 satellite network at 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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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Israel requesting an extension of the regulatory 

time-limit to bring into use the AMS-CK-17E satellite network

11.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France concerning a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he regulatory time-limit for the bringing into use of frequency assignments to 

the F-SAT-N-E-70.5E satellite network in the 30/20 GHz range

12. Request for a decision by the Radio Regulations Board for cancellation of frequency 

assignments in the band 3 702-6 420.5 MHz to the NIGCOMSAT-1R satellite 

network under No. 13.6 of the Radio Regulations

13.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Papua New Guinea requesting a decision from 

the Radio Regulations Board to reinstate the Part B and notification filings of the 

AFRISAT 3W-PKU satellite network

14.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Qatar on the examination of the F-SAT-N5 

satellite networks (B1FR transmit beam)

15. Submission by the Administration of Luxembourg requesting the revision of the 

examination of the LUX-30B-G4-19.2E satellite network under Articles 6 and 8 

of Appendix 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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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Radio Regulations Board Geneva, 1-5 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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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Radio Regulations Board Geneva, 16-20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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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Radio Regulations Board Geneva, 17-21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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